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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보험약관상 수술 해당 여부는 특정 치료방법에 관하여 다투어지는바, 이하에서는 먼저 (i) 

전이성 폐암 치료 목적의 폐색전술, (ii)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 (iii) 당뇨

망막병증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 (iv)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천

자･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술, (v) 티눈 치료를 위한 냉동응고술, (vi) 화염상 모반, 이소성 

몽고반점, 오타모반 레이저 치료 순으로 살펴본다. 해당 치료방법이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인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고 결론이 서로 엇갈리거나 

해당 치료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검토 가치가 큰 경

우들로서 각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례와 법원의 판례 순으로 사실관계 및 판단을 정리

한 후 검토를 수행한다.

그 다음으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방법들에 관한 분쟁 사례는 수술 해당성을 인정한 

사례 및 수술 해당성을 부정한 사례 순으로 묶어 각 분쟁 조정 사례와 판례 순으로 정리하

고 검토한다.

2. 주요 분쟁 사례

가. 전이성 폐암 치료 목적의 폐색전술

1) 개관 및 판례

색전술(塞栓術)이란 카테터(Catheter, 가느다란 관)를 대동맥에 삽입하고 이를 통해 항암

제를 투여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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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키는 치료방법을 말한다.10)

색전술 또는 화학색전술은 간암 치료 시 주로 사용되는데11)12) 간암의 치료가 아니라 폐

암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된 색전술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

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3)

해당 사안의 보험약관은 ‘수술’에 관해 행태적 정의 없이 ‘의사에 의하여 특정암 또는 일

반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특정

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행위’라고만 규정하였는데, 피

보험자가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의 치료를 위해 일본에서 19회의 폐색전술을 받은 후 회

당 600만 원, 총 1억 1,400만 원의 암수술급여금을 지급받은 후 추가로 시행된 2회의 폐

색전술에 대해 암수술급여금을 청구하자 보험자가 이를 거절하고 기지급된 암수술급여금

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14) 및 2심 법원15)은 ‘색전술은 전이된 폐암에 있어 표준화된 치료가 아니라 소수

의 병원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는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근거

로 이 사건 폐색전술은 유방암 또는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과 관련하여 암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피보험자측의 주장에 대해 2심 

법원은 ‘피보험자가 폐색전술이 암수술보험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에게 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수술’의 의미에 관

하여까지 명시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바, 

약관해석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폐색전술이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0)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 28215 판결

11) 국립암센터, 암용어사전

12) 간암 치료를 위한 간동맥 색전술에 대해서는 고난도의 최첨단 수술 기법으로서 해당 약관상 암수술급여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본 분쟁 조정 사례가 존재함(제1997-20호)

13)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28215 판결

14) 광주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8가합12752(본소), 2009가합7085(반소) 판결

15) 광주고등법원 2010. 3. 10. 선고 2009나6539, 2009나6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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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판결문에 언급된 사실관계 외에 ‘양측 다발성 폐전이에서 외과적 절제는 

적응증16)이 되지 않는다’는 한국유방암학회 회신서 및 피보험자가 폐색전술을 시술받은 

일본 병원에서 ‘피고의 증상이 유방암 수술 후 부분적 재발, 다발성 전이이고 피보험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색전술을 받았다’고 밝힌 사실 등을 열거하며, (i) 보험약관은 암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는 수술을 ‘의료계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수술’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

며, (ii) 보험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도 않은 이상 가

는 관을 대동맥에 삽입하여 이를 통해 약물 등을 주입하는 색전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iii) 보험자인 원고가 직접 치료내용 확인 후 3년 3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의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해 왔음을 근거로 이 사건 폐색

전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수술’에 해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약관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

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2) 검토 

이 사건 대법원 판례는 ‘수술’의 구체적 정의가 없는 경우 약관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수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초기 판결로서, 이후 분쟁 조정 결정과 법원

의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검토컨대, 비록 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 규정이 없고, 이를 ‘의료계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수술’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그러한 사실만으

로 보험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바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한 것이 적절

했는지 의문이 있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

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

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16) 어떤 약(藥)이나 수술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질환이나 증세를 말함(고려대한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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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00% 해석의 여지가 없는 약관을 구성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약

관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다툼이 있는 모든 경우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약관을 해석해 

보았는데도, 약관의 의미에 대해 둘 이상의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두 가지 해석이 

동일한 정도로 합리적이어서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

하여야 하는 것이다.17)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폐색전술이 ‘수술’의 사전적 정의 즉, ‘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

려내 병을 낫게 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보험약관이 암

수술비를 보장하는 취지 및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를 사전적 

의미의 수술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먼저 충분히 검토되고, 그러한 내용이 판단 과정에서 

드러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실험적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러한 행위에 대해 수술보험금을 지급한다면 환자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의료기술이 널리 

사용되게 하는 역기능이 발생하여 환자 보호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18)

또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대해 고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것은 암을 제

거하기 위한 근치적 수술은 침습성이 크기 때문이다.19) 침습성이 큰 근치적 수술을 전제

로 할 때 의학계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실험적 방법이 19차례나 시행된다

는 것은 보험약관 작성 당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인바, 보험요율 산정 시 폐색전

술과 같은 실험적 치료에 대한 보장까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폐색전술이 

이전에는 외과적 수술로 치료하던 것을 대체하는 관계에 있다면 침습성이 적더라도 보험

료를 납부한 피보험자에 대한 형평상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에는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면 이 사건 폐색전술에 관해서 보험금 지급대상

인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17) 황현아･손민숙(2022), p. 33

18) 김영재(2011), p. 44

19) 수술에 대해 높은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수술이 환자의 건강과 생활에 부담이 크고 수익의 상실, 입원 또는 재활, 

간병 등 비용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임; 황현아･손민숙(2022),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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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치료의 필요성은 ‘주치의나 치료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제3의 의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있

는 것’이라고 판시한바20) 이처럼 의학계에서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방법

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

석도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나.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

1) 개관

고주파 절제술(고주파 열치료술, 고주파 응고술)21)이란 바늘을 외부에서 목에 꽂아 종양 

내에 삽입한 후 고주파 영역에서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을 제거하거

나 크기를 줄여나가는 치료법을 말한다.22)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초반에는 

대체로 수술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2011년 대법원이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없는 사안에서 수술해당성을 인정(이하 ‘2011년 대법원 고주파 절

제술 판결’이라 함)23)한 이후로 법원은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 유무와 무관하게 

‘수술’ 중 ‘적제’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이라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하급심에서는 고주파 절제술의 수술해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수술의 행태적 요건

과 무관하게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진 바 있다.24)

2) 분쟁 조정 사례

분쟁조정위원회는 2007년 및 2008년에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 유무와 무관하게 갑상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나60689 판결

21) 모두 영어로 Radiofrequency ablation에 해당되는 치료법으로 분쟁 사례 및 판례상 고주파 절제술, 고주파(열)

치료술, 고주파 응고술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됨  

22) 분쟁조정위원회 제2007-22호,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2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나60689 판결



16 연구보고서 2023-13

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열치료술이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제2007-

22호 및 제2008-89호).

2007년 분쟁 조정 결정 당시 분쟁조정위원회는 고주파 열치료술이 수술의 사전적 의미, 

즉, ‘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 병을 낫게하는 외과적인 치료방법’에 해당되지 않고, 이를 

‘갑상선종의 치료에 이용하는 것은 초기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수술을 대신해 

완치율 높은 시술로 인정되는 치료기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수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해당 결정 이후 ‘증상이 있는 갑상선 양성 결절의 고주파 열치료술’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

목으로 고시25)되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2008년 분쟁 조정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비급

여 등재로 인해 곧바로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열치료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보험약관에서 수술로 간주하는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

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 치료기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

다(제2008-89호). 당시 자료로 제출된 관련 논문의 결론에서 ‘동 치료술의 결절 감소 효과

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효율성 및 안전성은 장기간에 걸쳐 검증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이 주된 근거로 제시되었다.

사건
번호

수술의 
정의

수술 
해당성

사실관계 및 판단

제
2007-
22호

X X

∙ 다발성 갑상선 결절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우선 시행된 2회의 고주파 
열치료술에 대해 각 500만 원(총 1,000만 원)을 청구함

∙ 고주파 열치료술은 마찰열로 종양을 태워 크기를 줄여나가는 중간적 치료방법으
로 수술의 사전적 의미(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 병을 낫게 하는 외과적 치료
방법)에 비추어볼 때 수술보다 의료적 처치에 가깝고, 갑상선 종양치료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아직 국내 특정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수술
을 대신해 완치율 높은 시술로 인정되는 치료기법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수술에 
해당되지 아니함 

제
2008-
89호

○/X X

∙ 1회의 고주파 열치료술에 대해 3가지 수술비 보장 내역에 따라 각 500만 원, 
50만 원, 20만 원(총 570만 원)을 청구함

∙ 고주파 열치료술은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해당 시점에서 
동 치료술의 효율성 및 안전성은 장기간 검증될 필요가 있어 약관상 수술로 간주
되는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
단 치료기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표 Ⅲ-1>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열치료술 관련 분쟁 조정 사례

25) 2007. 12.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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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법원 역시 2011년 대법원 고주파 절제술 판결이 있기 전에는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보험

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없더라도 ‘수술’은 보편적, 사전적인 의미의 수술, 즉,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 기계를 사용하여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일’에 

한정되므로,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6)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은 원심 법원과 달리 보험약관이 수술을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제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갑상선 결절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서 외과적 치료방법을 대

체하는 치료방법으로 시행된 고주파 절제술 또한 넓은 의미의 수술에 해당될 수 있고, 이

러한 해석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다양한 의료자문 결과를 제시했는데, 고주파 절제술은 외과적 수술과 달리 종양

의 크기를 줄이는 중간적 치료방법이지만 외과적 수술에 비하여 합병증이 적은 안전한 방

법으로 점차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며, 치료효과가 더디거나 반복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수술반흔을 남기지 않아 미용적 측면에서 우수하고, 외과적 수술은 종양이 너무 크

거나 주요 장기와 인접한 경우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데 비해 고주

파 절제술은 악성이 아니면서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클 경우 고려될 수 있는 치료방법이라는 

것 등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법원 사안에서는 보험약관에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없었지만, 이

후 하급심 판결들은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있는 사안에서도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

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는 약관 내용을 널리 해석하여 마찰열을 

이용해 종양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고주파 절제술을 ‘적제’에 해당한다거나,27) ‘절단, 적제

와 유사한 행위’라고 보아28) 수술해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대체로 (i) 수술을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 광범위하게 정의한 것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확대되는 수술영역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외과적 수술방식에 한정한 것이 아니

며, (ii) 마찰열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은 흡인, 천자, 신경차단보다는 절단, 적제와 유사하

고, (iii) 보험약관에서 흡인, 천자, 신경차단을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는 이상 평균적 고객

26) 대전지방법원 2010. 1. 12. 선고 2009나13352 판결 및 2011년 대법원 고주파 절제술 판결의 원심인 대전지방

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가단24418 판결 및 대전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7169 판결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338877, 2013가단5025326 판결(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0006)에서 강제조정으로 종결됨)

28) 전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16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6225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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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가능성에 비추어 그 밖의 조작은 모두 수술에 해당한다고 적극 해석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29)

이처럼 최근까지 하급심 판결에서 고주파 절제술의 수술해당성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보험약관상 ‘수술’ 해당 여부에 관해 ‘절단, 적

제 등의 조작’이라는 행태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수술의 필요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확정되었다.30)

해당 사안에서는 부부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같은 날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로 진단을 받

고 각 두 차례에 걸쳐 작은 크기의 결절들(최대 0.6cm 미만)에 대해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후 각 5,040만 원 및 1,980만 원을 수술급여금으로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 경우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시행된 것으로 수술공제금 지급대상이 아

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커지는 2cm 이상의 양성 결절의 

경우 증상이나 미용･임상적 문제에 따라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1cm 미만 결

절들이 갑상선 좌우엽에 생긴 경우 미용상 문제나 증상을 유발하기 쉽지 않’으며,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에서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 결절의 위치나 크기에 비추어 초음파 검사

를 통해 경과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술 전 최소 2회의 세침흡인검사로 양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내원 당일 세포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바로 시술한 것

은 일반적 치료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련 학회 전문가 및 감정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보험자 측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수술필요성의 판단주체를 ‘주치의’로 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

보험자측의 주장과 같은 해석은 주치의가 시행하는 모든 수술에 대해 객관적 합리성 등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하였

다. 아울러 의료진과 공모한 보험사기 범행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점과 그밖에 의

료 및 보험거래의 관행이나 사회상규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상 수술의 필요성은 주

치의나 치료의사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때,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

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해석은 거래상 일반공통된 것이어서 명시･설명의무

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6225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7. 10. 선고 2019가단

15399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9. 10. 선고 2019가단50692 판결 등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나60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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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수술
해당성

사실관계 및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0. 1. 12. 
선고 2009나
13352 판결

X X

∙ 1회의 비중독성 단순성 갑상샘 결절 치료 목적 고주파열응고술에 대
해 총 680만 원(2개의 수술비 보장 관련)을 청구함

∙ ‘수술’의 정의가 없더라도 ‘수술’은 보편적, 사전적인 의미의 수술에 
한정되는바 고주파열응고술은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 기
계를 사용하여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일’에 
해당되지 않고 약관상 수술에 ‘신의료기술’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보더라도 ‘신의료기술’이라 인정할 수 없음

∙ 이를 ‘수술’로 인정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체결할 당시 기대하
지 않았던 이익을 주게 되는 반면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합리적이라 
볼 수 없는바 ‘수술’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작성
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X ○

∙ 1회의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에 대해 750만 원을 청구함
∙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수술을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갑

상선 결절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외과적 치료방법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것이므로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
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해석론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부합함

서울중앙지방
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33
8877, 2013
가단5025326 
판결

○ ○

∙ 기타 비독성 고이터 치료목적 고주파 열치료술에 대해 총 1,000만 원
(2개 수술비 보장 관련)을 청구함

∙ 기존의 수술법에 비하여 흉터를 남기지 않고 종양만을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 수술의 정의상 ‘적제’의 핵심은 환부를 제거함에 있으므로 결절을 태
워 없어지게 함으로써 결절을 제거하여 질환을 치료하는 행위는 ‘적
제’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수술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
1680 판결

○ ○

∙ 8회의 기타 비독성 고이터 치료 목적 고주파 절제술에 대해 각 200
만 원(총 1,600만 원)을 청구함

∙ 수술의 정의에 대하여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하는 것’
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일반적으로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에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교적 추상적으로 정의하는바 문리적 
해석상 고주파 절제술은 ‘흡인, 천자’가 아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Ⅲ-2> 고주파 절제술(고주파 열치료술)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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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수술
해당성

사실관계 및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
10844 판결

○ ○

∙ 4회의 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각 1,000만 원(총 4,000만 원) 관련임
∙ 마찰열로 결절을 제거하는 것은 절단, 적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단순히 액체를 빨아들이거나 주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흡인, 천자, 신경 BLOCK과는 다름

서울중앙지방
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62258 
판결

○ ○

∙ 1회의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에 대해 총 90만 원
(2개의 수술비 보장 관련)을 청구함

∙ 수술을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 광범위하게 정의해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확대되는 수술영역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하
였고, 마찰열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은 절단, 적제 또는 그와 유사한 
조작에 해당되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에 비추어 흡인, 천자, 신
경차단 외의 조작은 모두 수술에 해당한다고 적극 해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
9. 6. 18. 
선고 2019가
단50708 판결

○ ○

∙ 기타 비독성 고이터 치료 목적 고주파 절제술에 대해 총 1,000만 
원(2개 수술비 보장 관련)을 청구함 

∙ 수술의 정의상 ‘절단, 적제’라는 표현 뒤에 ‘등’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외과적 수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넓은 의미의 수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
게 해석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인 수술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
9. 7. 10. 
선고 2019가
단15399 판결 

○ ○

∙ 1회의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 치료 목적의 고주파 절제술에 대해 
총 600만 원(2개의 수술비 보장 관련)을 청구함 

∙ 수술을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 광범위하게 정의해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확대되는 수술영역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하
였고 마찰열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은 절단, 적제 또는 그와 유사한 
조작에 해당되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에 비추어 흡인, 천자, 신
경차단 외의 조작은 모두 수술에 해당한다고 적극 해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9. 10. 
선고 2019가
단50692 판결

○ ○

∙ 2회의 기타 비독성 고이터 치료 목적 고주파 절제술에 대해 총 
2,000만 원(2개 수술비 보장 관련)을 청구함 

∙ 수술의 정의상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 규정한 것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수술영역 확대를 포섭하기 위한 것인바 마찰
열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은 절단, 적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볼 수 있
고 명시적으로 제외한 흡인, 천자, 신경차단 외의 조작은 모두 수술
에 해당한다고 적극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표 Ⅲ-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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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수술
해당성

사실관계 및 판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가
단50678(본
소), 2019가단
52582(반소) 
판결

○ ○

∙ 3회의 기타 비독성 고이터 치료 목적 고주파 절제술에 대해 총 
1,200만 원(2개 수술비 보장 관련)을 청구함

∙ 수술을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 광범위하게 정의한 
점, 약관의 개념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확대되는 수술영역까지 포섭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마찰열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은 절단, 적제 등의 
조작에 해당되고, 흡인, 천자, 신경차단 외의 조작은 모두 수술에 해당
한다고 적극 해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술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
법원 2022. 9. 
20. 선고 2021
가단127924 
판결1)

○ ○

∙ 갑상선 결절에 대해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함
∙ 수술을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 광범위하게 정의한 

점, 약관의 개념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확대되는 수술영역까지 포
섭할 필요성이 있는 점, 마찰열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은 절단, 적제 
등의 조작에 해당되고 흡인, 천자, 신경차단 외의 조작은 모두 수술
에 해당한다고 적극 해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수
술’에는 해당함

∙ 그러나 수술에 해당하려면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야 하는바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안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
법원 2022. 
11. 2. 선고 
2021나60689 
판결

○ -

∙ 부부관계에 있는 2명의 피보험자들은 1cm 미만의 비독성 단순 갑
상선 결절에 대해 각 2회의 고주파 절제술을 받고 각 5,040만 원
(총 5개 수술비 보장 관련) 및 1,980만 원(총 3개 수술비 보장 관
련)을 청구함

∙ 수술에 해당하려면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관련 학회 전문가 및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 치료 필요성 판단주체는 주치의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실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님

서울중앙지방
법원 2023. 
4. 26. 선고 
2022가단524
9742 판결2)

○ -

∙ 16인의 피보험자들이 각 0.3~1.07cm 정도의 양성 결절에 대해 고
주파 절제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함

∙ 이러한 결절은 초음파검사 등을 통한 주기적 추적 관찰에 의해 크기
가 다소 증가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특별히 치료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주: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1202로 항소되었으나 2023. 7. 11. 항소취하간주로 종결됨

주: 2) 이 사건은 항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6140으로 진행 중임 

<표 Ⅲ-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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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2011년 대법원 고주파 절제술 판결을 기점으로 법원은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 

유무와 무관하게 갑상선 결절 치료 관련 고주파 절제술의 수술해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기조는 약관해석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

석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고주파 절제술이 확산･보
편화되면서 갑상선 결절 치료에 있어 점차로 효용성과 안전성이 인정받게 된 사실이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에는 ‘증상이 있는 갑상선 양성 결절의 고주파 열치료술’이 건강

보험 비급여로 고시되었는데, 2017년에는 ‘국소 재발 갑상선암 중 수술 고위험군에서의 

고주파 절제술’도 신의료기술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1호)되었다.

즉, 2011년 대법원 판결 이후 판례들은 고주파 절제술이 갑상선 결절을 직접 치료하기 위

한 목적에서 ‘외과적 치료방법을 대체하는 치료방법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에 이러한 법원 판례 경향 및 법률･의료자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

험약관상 수술의 정의 유무와 무관하게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에 대해 수술보험금을 지급

하도록 권고31)하였다.

기존에 외과적 수술로만 가능했던 치료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비침습적 치료로 대체

된 경우 ‘수술’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수술을 

보장하는 상품은 지급대상 질환에 대한 외과적 치료를 전제로 보험요율을 산정하였을 것이

므로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그 대체제로서 안정적･효과적이면서 덜 침습적인 치료방법이 

개발되었다면 피보험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보험자 보호 및 형평성에 기

여하고,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에도 일응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32)

그러나 외과적 치료를 대체하는 치료방법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이를 ‘수술’과 완전

히 동일시하는 것은 수술비를 보장하는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결과가 도출

31)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갑상선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 시 유의사항 안내」(감2019-40110, 시

행일 2019. 4. 1.)

32) 같은 취지로 황현아･손민숙(2022)은 침습성만을 가지고 수술 해당성을 판단하는 경우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 침

습성이 높은 수술을 택하여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대체하는 시술 역시 수술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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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따라서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당해 치료로 인한 신체의 상해 정

도, 조직의 제거 방법, 치료의 목적과 치료 대상 질병의 위험 정도, 입원 필요 여부, 마취 

정도 등을 고려33)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은 종종 덜 침습적인 대신 외과적 수술과 동일한 효과를 보

기 위해 다수의 시술을 요한다. 치료가 비침습적인 만큼 특히 치료비용과 수술보험금 간

의 불균형이 큰 경우 피보험자가 초과 이득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강행하는 등 보

험약관 작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도덕적 해이 내지 남용의 위험성도 증가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을 주게 되는 반면에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약관의 해석이나 개정 등을 통해 적

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본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

의가 아닌 ‘치료를 위해 필요한 수술인지’ 여부를 통해 수술보험금 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보험약관상 수술의 필요성은 

주치의나 치료를 시행한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의사가 객관

적인 관점에서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역

시 매우 타당한 결론이라 본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치료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 보험단체의 건전성을 해하고 보험료 상승으

로 이어져 향후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부적절한 치료행위가 조

장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포함한 국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당뇨망막병증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

1) 개관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하여 자라나는 신생혈관의 퇴행을 유발하

기 위해 망막 주변부의 넓은 범위를 레이저로 광응고시켜 신생혈관의 중식을 차단하는 방

식의 시술이다.34)

33) 광주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4157 판결

34)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나62559, 2011나62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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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치료법은 특정 질병에 한하여 수술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서 당뇨병이 해당 질

병으로 명시된 경우에 문제되는데 (i)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를 위해 시

행된 시술을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ii) 치료행위 

자체가 ‘수술’의 행태적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 및 (iii) 반복 시행된 경우 수술의 ‘시행 횟

수’ 판단기준에 관해 다투어진다.

수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에서는 쟁점 (i)과 쟁점 (ii) 모두를 인정하며, 

수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는 ① ‘수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거나 ‘수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의 합병증에 불과하여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경우와, ②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보면서도 ‘수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로 나뉜다.

아울러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본 사례 중 일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시술이 여러 차례 

시행된 경우, 매회 별도의 ‘수술’로 보아 각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1회의 

‘수술’만 인정할 것인지 다투어진다(쟁점 (iii)).

2) 판례

쟁점 (i)과 관련하여,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이 다투어진 초기

에 법원은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의 합병증이므로 이를 치료하기 위한 시술은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35)

관련 보험약관에서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질병인 당뇨병은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 E10~E14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35) 서울고등법원 2009. 8. 28. 선고 2009나24165 판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605 판결(심리불속행 

기각)로 확정됨),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나62559, 62566 판결(대법원 2012. 3. 5. 선고 2012다

3920, 2012다3937 판결(심리불속행 기각)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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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험금 지급대상(당뇨병) 관련 약관36)  

[별표 4] 7대 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7대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199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당뇨병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E10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E11
영양실조와 관련 당뇨병 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본 두 법원은 당뇨망막병증 자체의 분

류는 H36으로 보험약관상 당뇨병에 해당하지 않으며, 1회의 레이저 광응고술 시술에 대

한 요양급여비용 내지 수가가 4~5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수술보험금인 300만 원 내지 

400만 원과 비용 면에서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15년 대법원이 당뇨망막병증 역시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인 ‘당뇨병’

에 속한다고 판단(이하 ‘2015년 대법원 레이저 광응고술 판결’이라 함)37)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단계적 분류

체계를 들고 있는데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인 ‘당뇨병’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당뇨병

(Diabetesmellitus)(E10~E14)’이라는 항목군에 속하는 세분류 단위에 기재된 질병도 포함된

다고 보아야 하는데, ‘눈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당뇨병의 세부 분류(E10.3, E11.3, 

E12.3, E13.3, E14.3)에 속하기 때문에 이 또한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인 ‘당뇨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데

에는 당뇨병은 그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어렵고 통상 그 합병증을 치료하여 대처할 수 밖에 

없으며, 당뇨병 그 자체를 치료 목적으로 하는 수술만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본다면 보험

금이 지급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 된다는 점38)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6) 서울고등법원 2009. 8. 28. 선고 2009나24165 판결

37)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판결

38)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7162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0. 16. 선고 2011가합

3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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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대법원은 해당 보험

약관상 ‘수술’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또한 넓은 의미

의 수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결론에는 보험자가 과거 피보험자가 해

당 치료법도 수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함에 있어 ‘그렇다’고 답변하고 총 

19회에 걸쳐 수술비를 지급한 사실 및 대한의사협회가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해 ‘해당 치

료법이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직접 치료이며 수술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판결 후 하급심은 대체로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

은 경우에는 수술해당성을 인정하지만39)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명시된 경우

에는 ‘신경차단’에 유사한 것으로 보아 수술해당성을 부인하고 있다.40) 특히 2021년 의정

부지방법원은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판결은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

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안에 관한 판결로서 특약상 수술의 의미에 관하

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뚜렷이 밝히고 있다.41) 수술해당성을 부인하는 판결들은 주된 근거로 해당 치료

법은 신생혈관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광응고시키는 것은 신체의 일부를 자르거나(절단), 

들어내는 것(적제)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방법에 있어 신경차단과 유사한 점,42) 당뇨병

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뇨망막병

증에서 환자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점,43) 

일반적 수술과 달리 수술실이 아닌 외래에서 시술되는 점, 해당 치료법 시행 후 별도의 수

술인 유리체 절제술이 예정되어 있는 점44) 등을 제시한다.

39) 광주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2나155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39906 판결

40)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나62559, 6256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4가합

5114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나202501, 2020나20249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74896 판결. 다만, ‘적제’에 유사한 것으로 보아 수술해당성을 인정한 판결(의정부

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209943 판결)도 존재함 

41)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나202501, 2020나202495 판결

42)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나62559, 6256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4가합

5114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나202501, 2020나20249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74896 판결. 다만, ‘적제’에 유사한 것으로 보아 수술해당성을 인정한 판결(의정부

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209943 판결)도 존재함 

43)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나62559, 6256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나

202501, 2020나202495 판결

44)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나62559, 62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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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iii)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동시에 시행된 유리체 절제술

과 레이저 광응고술은 별개의 수술이 아니라 1회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다.45) 유
리체 절제술에는 합병증 정도에 따라 안내 레이저 광응고술, 막 제거술, 안내 가스 주입술, 

안내 실리콘 기름 주입술 등과 같은 과정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또한 수차례 시행된 레이저 광응고술에 대해 ‘수술의 횟수’가 다투어진 경우 법원은 시술 횟

수와 무관하게 한쪽 눈에 1회씩, 양쪽 눈에 시행된 경우 총 2회의 수술로 인정하고 있다.46)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하려면 한쪽 눈에 레이저를 약 1,600회 발사하여야 하는데, 단번

에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염증반응이 생길 수 있어 보통 한번에 

레이저를 400~500회 가량 발사하는 방법으로 3~4회로 나누어 수술을 하게 되는바 일련

의 광응고술은 당뇨망막병증이 수회 발병하여 개별적으로 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눈 전체에 대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술을 편의상 수차례로 나누어 시행’ 받
았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7)

또한 레이저 광응고술 비용이 비교적 소액이고(약 4~8만 원)인데 각 시술마다 고액의 보

험금을 받게 된다면 수술의 규모와 부담 정도에 비해 매우 과도하여 보험제도의 기능과 

취지에 반하며 피보험자가 수술을 최대한 나누어 받아 악용할 우려가 있는 점,48) 여러 차

례 시술을 받음에 따라 치료의 내용 혹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수술이 1차례

에 시행된 경우와 현저히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49) 등도 근거로 제시되었다.

한편 피보험자측이 ‘수술 1회’의 의미에 대해 약관의 해석이 불분명하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치료 횟수마다 수술 횟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실시하는 광응고술은 수회 발병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가 아니라 원래부터 눈 전체에 대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술을 

편의상 나누어 시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명백’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

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배척하였다.50)

45)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22015 판결

4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0. 16. 선고 2011가합32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

나163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39906 판결

4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0. 16. 선고 2011가합32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

나163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39906 판결

4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0. 16. 선고 2011가합3249 판결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39906 판결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16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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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수술
해당성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고등법원 
2009. 8. 28. 
선고 2009나
24165 판결 

X -
∙ 11회의 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회당 400만 원) 관련임1)

∙ 7대 질병에 속하는 당뇨병이 아닌 당뇨병의 2차 합병증인 당뇨망막
병증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인 7대 질병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나
62559, 625
66 판결 

○ X

∙ 9회의 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각 300만 원(총 2,700만 원) 관련 
∙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수술급여금 지급대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음
∙ 설령 해당되더라도 이는 보험약관상 제외시킨 ‘신경차단’과 유사하

고, 당뇨병의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뇨망막병
증에서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적 수술과 달리 외래에
서 시술되고 시행 후 경과에 따라 별도 수술(유리체 절제술)이 예정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술’에 해당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0. 16. 
선고 2011가
합3249 판결

X ○

∙ 7회 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각 500만 원(총 3,500만 원) 관련임
∙ 당뇨망막병증의 질병분류코드(H36)가 보험약관상 명시된 당뇨병의 

질병분류코드(E11~E14)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것만으로 합병증을 
제외한 당뇨병 자체를 가리킨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뇨합병증을 당
뇨병의 세부질환으로 파악하면 당뇨망막병증 치료 목적의 수술도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볼 수 있음

∙ 일련의 광응고술은 당뇨망막병증이 수회 발병한 데 대한 개별적인 
치료가 아니라 원래 눈 전체에 시행할 것인데 편의상 나누어 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쪽 눈에 1회씩 총 2회 수술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판결

X ○

∙ 19회 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각 300만 원(총 5,700만 원) 관련임 
∙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당뇨병의 분류번호는 E10~E14(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인데 ‘눈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은 그 세부 분류
(E10.3, E11.3 등)에 속하므로 이 또한 당뇨병 직접 치료목적 수술
에 해당함

∙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
로 레이저 광응고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함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220
15 판결

X ○

∙ 1회 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200만 원 관련임
∙ ‘16대 특정질병’ 중 ‘당뇨병’에는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당

뇨병(E10-E14)’이라는 항목군에 속하는 세분류 단위에 기재된 질
병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객 보호 측면 및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부합함

∙ 다만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동시에 시행된 유리체 절제술과 레이저 
광응고술은 별개의 수술이 아니라 1회의 수술에 해당함(유리체 절제술
에는 합병증 정도에 따라 안내 레이저 광응고술, 막제거술, 안내 가스주
입술, 안내 실리콘기름주입술 등과 같은 과정이 기본적으로 포함됨)

<표 Ⅲ-3> 당뇨망막병증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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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수술
해당성

사실관계 및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2나
15561 판결

X ○

∙ 7회 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각 500만 원(총 3,500만 원) 관련임
∙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당뇨병의 분류번호는 E10~E14(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인데, ‘눈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은 그 세부 분류
(E10.3, E11.3 등)에 속하므로 당뇨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 치료 목
적의 수술은 9대질환인 당뇨병 치료목적 수술에 해당함    

∙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
로 레이저 광응고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함2)

∙ 보험약관상 요구되는 ‘입원’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론적으로 수술보
험금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4가
합51148 판결

○ X

∙ 12회의 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각 100만 원(총 1,200만 원) 관련임 
∙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당뇨병의 분류번호는 E10~E14(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인데 당뇨망막병증은 그 세분류에 속하므로 당뇨

병 직접 치료목적 수술에 해당함

∙ 수술이란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끊어내거나(절단), 완전히 또는 일부
를 잘라서 들어내는 것(적제)을 의미하는데, 신생혈관을 레이저를 이
용하여 광응고시키는 것은 신체의 일부를 자르거나 들어내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
209943 판결

○ ○

∙ 1회 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430만 원 관련임
∙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당뇨병의 분류번호는 E10~E14(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인데 당뇨망막병증은 그 세분류에 속하므로 당뇨

병 직접 치료목적 수술에 해당함

∙ 레이저 광응고술은 망막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생체
에 조작을 가하여 신생혈관 발생을 억제하거나 증식한 신생혈관을 퇴화
시켜 없애는 것이어서 적제와 유사하고, 흡인, 천자, 신경차단과 다르므
로 ‘수술’에 해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부합함

서울중앙지방
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16382 
판결

미상 -

∙ 12회 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으로 보험자 A로부터 1,000만 원, 보
험자 B로부터 2,000만 원의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추가로 총 
9,000만 원(회당 500만 원)을 청구함

∙ 일련의 광응고술은 당뇨망막병증이 수회 발병한 데 대한 개별적인 
치료가 아니라 원래 눈 전체에 시행할 것인데 편의상 나누어 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쪽 눈에 1회씩 총 2회 수술로 보아야 하므로 보
험자들은 기지급한 금액 외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음

<표 Ⅲ-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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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수술
해당성

사실관계 및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나
202501, 20
20나202495 
판결

○ X

∙ 4회의 시술에 대해 각 400만 원(총 1,600만 원)을 청구함  
∙ 범망막 광응고술은 신체조직을 절단,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조

직을 동결한다는 의미에서 신경차단에 가깝고, 이는 치료 목적이 아
니라 예방조치로 시행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판결은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안에 관한 판결
로서 특약상 수술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
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74896 
판결

○ X

∙ 3회 시술에 대해 각 300만 원(총 900만 원)을 청구함
∙ 레이저 광응고술은 레이저를 통해 신생혈관을 응고시키는 것으로 그 

방법에 있어 ‘신경의 차단’과 유사한바 위 약관 조항에서 정하고 있
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
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39906 
판결

X ○

∙ 12회 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각 500만 원(총 4,000만 원) 관련
∙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함
∙ 각 눈 전체에 대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정된 수술을 편의상 나누어 시행

한 것에 불과하며 여러 차례 수술받음에 따라 치료의 내용 혹은 피보험
자의 부담 비용이 수술이 1차례에 시행된 경우와 현저히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눈에 각 1회 수술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 1) 판결문상으로 총 청구금액은 명시되지 않음

주: 2) 이 사건 보험약관은 ‘입원을 동반’할 것을 수술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입원’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해 보험자의 수술보험금 지급의무가 부인됨

<표 Ⅲ-3> 계속

4) 검토

2015년 대법원 레이저 광응고술 판결 이후 법원은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구체적으

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를 ‘당뇨병의 직접 치료 목적’으로 보고

‘수술’의 의미를 널리 해석하여 수술보험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당뇨병(E10-E14)’이라는 항목군에 세분류로 ‘눈합병증

을 동반한 당뇨병’이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질병 분류상 당뇨병의 

종류를 보다 상세히 나눈 것인데, 그러한 이유만으로 당뇨병으로 인해 발병되었지만 당뇨

병과는 별도의 질환인 당뇨망막병증이 당뇨병 그 자체와 동일시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레이저 광응고술은 당뇨망막병증에서 환자의 현재 상태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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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 궁극적으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51)되는 것으로 기존의 외과적 치료방법을 

대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52)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비록 보험약관상 구체적 

정의가 없었지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기에 앞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및 보험

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일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당뇨병’이라는 질환의 특수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당 판결의 원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상품은 당뇨병 등 수술급여금 지급대상

으로 열거된 주요 질병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을 보장하는데 당뇨병의 경우 합

병증을 제외하면 당뇨병 그 자체를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췌장이식수술, 췌장도세

포이식수술 등으로 극히 한정적이고 이를 당뇨병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

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당뇨병의 합병증을 수술보험금 지급대

상에서 모두 제외한다면 해당 상품은 당뇨병에 관해서는 사실상 지급대상이 없거나 극히 

한정적인 보장에 대해 청약을 유인한 셈이 된다53)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014년 수술비 보장 보험에 있어 당뇨병 및 고혈압과 같이 

질병 특성상 그 자체를 수술하는 경우는 드물고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대부분인 

경우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보장되는 합병증의 병명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

선하고,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적으로 적용하도록 지도54)하였다.

51)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나62559, 6256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나

202501, 2020나202495 판결

52) 보험연구원(2023), 토론 요약본

53)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른바 ‘현대인의 12대 질병’이라는 이름하에 오늘날의 대표적인 질병 12개를 보장해 준다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이로써 원고는 소비자들에게 위 보험계약이 현대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들을 

폭넓게 보장하여 준다는 점을 내세워 청약을 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당

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범위가 어떠한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문언을 ‘당뇨병 그 

자체의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해석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2가합517721, 2012가합528417 판결)

5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12. 23), “당뇨병･고혈압 수술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합병증 수술도 잊지말고 

보험금 청구하세요!”, 붙임2. 당뇨병 및 고혈압 수술비 보장상품 약관 개선사항 중 발췌함

구분
현행 개선

대상질병 분류코드 대상질병 분류코드 비고

당뇨병

당뇨병 E10~14 당뇨병 질환 E10~14 주석에 합병증 병명(설명) 기재

(추가) (추가)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당뇨병성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관절병증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G59.0

G63.2

H28.0

H36.0

M14.2

N08.3

합병증 병명 기재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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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대체로 레이저 광응고술을 

‘신경차단’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수술해당성을 부정하는바, 이는 그 치료방법 및 레이저 

광응고술의 예방적 목적,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과적 수술을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결론이라 사료된다.

한편 법원이 단일한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를 위해 수차례 시행된 레이저 광응고술 전체를 

양쪽 눈당 각 1회의 수술로 인정하고 있는 것55)은 보험계약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수술해

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험제도의 기능과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범위를 적절히 제한한 점

에서 유의미하다 생각된다.

관련 판결의 설시 내용은 향후 유사 사례에 일응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i) 동일 병변에 대해 외과적 수술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애초부터 수회의 시술을 예

정되어 있고, (ii) 여러 차례 시술을 받음에 따라 치료의 내용 혹은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시술이 1차례 시행된 경우와 현저히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iii) 수술의 규모와 

부담 정도에 비해 (치료비용 대비)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피보험자가 수술을 나누

어 받는 등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일 병변의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된 일련의 시

술을 1회의 수술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천자･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술

1) 개관

중심정맥관 삽입술이란 ‘환자의 목의 경정맥이나 팔 윗부분의 상지정맥 또는 쇄골하정맥 

등을 통하여 특수하게 고안된 도관(導管)을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는 시술’을 말한다.56) 이

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약물, 혈액, 항암제 등의 투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말초혈

관을 이용하면 혈관에 손상을 가져와 새로운 정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환자

에게 고통을 덜어주며 편리하게 투여하기 위한 것’이다.57)

5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0. 16. 선고 2011가합32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

나163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39906 판결

56) 서울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8467 판결(소액사

건 상고기각)로 확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2가합517721, 2012가합528417 판결

57) 서울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8467 판결(소액사

건 상고기각)로 확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2가합517721, 2012가합528417 판결



Ⅲ. 보험약관상 수술 관련 주요 분쟁 사례 33

한편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또는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술은 ‘허리뼈 사이에 긴 바늘을 

거미막 밑 공간으로 찔러넣어 항암제를 주입하는 것’58)이다.

위 두 치료법은 백혈병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된 경우에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

는 수술’로서 수술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함께 혹은 단독으로 수차례 다투

어져 왔다. 세부적으로는 해당 치료법들이 (i)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ii)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수술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에서는 양자 모두를 인정하며, 수술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는 

①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와 ② ‘수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거나 ‘수술’

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본 경우로 나뉜다.

2) 분쟁 조정 사례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 유무에 따라 수술 해당 여부를 달리 판

단하는데, 정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수술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천자’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수술 해당성을 부인(제2005-57호)했지만, 보험약관상 이러한 제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심정맥관 삽입술 내지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또한 수술의 사전

적 의미 즉, 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 병을 낫게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수술’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암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

라는 점 등을 근거로 ‘암 직접 치료 목적성’ 또한 인정하여 수술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된

다고 결론지었다(제2001-27호 및 제2011-26호).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14421, 2013나15240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

22975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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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

수술의 
정의

수술 
해당성

사실관계 및 판단

제2001
-27호

X ○

∙ 2회의 중심정맥관 삽입술에 대해 각 340만 원(총 680만 원)을 청구함
∙ (i) 수술의 사전적 의미(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 병을 낫게하는 외

과적 치료방법)에 부합하며, (ii) 항암제 주입 내지 조혈모세포 이식에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암치료 목적 수술에 해당함

제2005
-57호

○ X
∙ 5회의 중심정맥천자 수술에 대해 각 300만 원(총 1,500만 원)을 청구함
∙ 약관상 천자 등의 조치를 수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수술에 해

당하지 않음

제2011
-26호

X ○

∙ 2회의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3회의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에 대해 
각 240만 원(총 1,200만 원)을 청구함 

∙ 과거 결정례(제2001-27호) 및 폐색전술을 수술로 인정한 대법원 판
례,1) 당해 건에서 보험회사가 중심정맥관 삽입술에 대해 과거 보험금
을 지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함

<표 Ⅲ-4> 중심정맥관 삽입술/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관련 분쟁 조정 사례

주: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 판결

3) 판례

법원의 경우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있는 경우에 수술 해당성을 부정하는 것

은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지만, 최근까지는 약관상 정의가 없는 경우라도 ‘암 치료 직접 목

적성’을 부정함으로써 수술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예컨대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없었던 경우,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06년 대전

고등법원은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암 치료뿐 아니라 각종 병의 치료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시

행되고, 직접 암의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암제를 투여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술에 해당

되며,59) 수술급여금은 암 치료 관련 수술비용 전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수술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중 일부만을 보장할 것을 예상하고 책정된 것인데 중심정맥

관 삽입술의 요양급여비용(약 3~11만 원)이 암수술보험금(3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60)을 근거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6다515, 522 

판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8611, 2006다3862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로 확정됨)

60) 서울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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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있는 경우로서 두 

치료법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수술 해당성을 부인한 판결이 여러 건 선고되었다. 그 근거

로는 중심정맥관 삽입술과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은 명시적으로 수술에서 제외되는 ‘흡

인 내지 천자’에 해당되며61) 암 치료뿐 아니라 각종 병의 치료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시행

되고, 항암제 투입을 위한 부수적 시술에 불과하며,62) 수술급여금은 수술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일부만 보장할 것을 예상하고 책정된 것인데 통상 시술의 비용이 수술

급여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63)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일부 사건에서 피보험자측은 ‘다른 암과 달리 소아 백혈병의 경우는 두 치료법이 거

의 유일한 치료수단임을 고려하여 확대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

양한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술의 의미를 규정한 경우 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상 소아백혈병이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없다거나,64) 소아 

백혈병 치료에서 요추천자 등을 통한 약물 주입이 필수적 치료방법이라 하더라도 다발성 

소아암에는 암진단급여금을 차등 규정하고 항암방사선약물치료급여금,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금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

니라고 판단65)하였다.

6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나6719 판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4455 판결(심

리불속행 기각)로 확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14421, 1524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가단503368 판결

62)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나2008173, 2013나2008180 판결

6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나6719 판결

64)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나2008173, 2013나2008180 판결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14421, 15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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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수술
해당성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2나
52953 판결

X -

∙ 1회의 중심정맥관 삽입술에 대해 300만 원을 청구함
∙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i) 암 치료뿐 아니라 각종 병의 치료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ii) 직접 암의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암
제를 투여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술에 해당되며, (iii) 수술급여금은 
수술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일부만 보장할 것을 예상하고 
책정된 것인데 중심정맥관 삽입술의 요양급여비용(약 3~11만 원)이 
암수술급부금(3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6나5
15, 522 판결

X -

∙ 5회의 중심정맥관 삽입술에 대해 각 300만 원(총 1,500만 원)을 청구함
∙ (i) 암 치료 목적뿐 아니라 각종 치료를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

고, (ii) 직접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시술이 아니라 환자와 치료 
약제 투여를 위한 경로 확보 등을 위한 처치이므로 암 치료를 목적
으로 한 수술이기는 하나 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아님

서울남부지방
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나
6719 판결

○ X

∙ 6회의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에 대해 각 500만 원(총 3,000만 원)
을 청구함

∙ (i)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은 수술에서 제외되는 천자 및 신경 Bloc
k에 해당되며, (ii) ‘천자’를 체내에서 액체를 채취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수 없고, 그 개념이 별도 명시되지 않았어도 의미가 명백하
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iii) 수술급여금은 수술로 인해 환자가 부담
하는 비용 중 일부만 보장할 것을 예상하고 책정된 것인데 시술의 
비용이 수술급여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수술’에 해당
하지 않음 

∙ 약관에서 수술로 간주하는 ‘첨단의 치료기법으로서 수술을 대신하여 
시술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나2
008173, 201
3나2008180 
판결

○ X

∙ 2회의 중심정맥관 삽입술1) 및 24회의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에 대
해 각 300만 원(총 7,800만 원)을 청구함

∙ 두 치료법은 (i) 암 치료뿐 아니라 각종 병의 치료과정에서 광범위하
게 시행되고, (ii) 항암제 투입을 위한 부수적 시술에 불과하며, (iii)
명시적으로 수술에서 제외되는 흡인 내지 천자에 유사하며, (iv) 약관
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상 소아백혈병이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
할 수 없으므로 ‘수술’에 해당되지 않음

<표 Ⅲ-5> 중심정맥관 삽입술/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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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수술
해당성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중앙지방
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14421, 
15240판결

○ X

∙ 요추천자 및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술 9회, 중심정맥관 삽입술 2회, 
히크만 도관삽입술 1회, 퍼머넌트 도관 삽입 등에 대해 각 300만 
원을 청구함  

∙ 위 치료법들은 (i) ‘수술’에서 명시적으로 흡인, 천자가 제외되고, (ii) 백
혈병의 암진단급여금(5,000만 원)이 일반적 암진단금(2,000만 원)에 비
해 높으며, (iii)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등에 대해 별
도 보장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에 해당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가단
503368 판결

○ X
∙ 1회의 중심정맥혈관 케모포트 삽입술에 대해 300만 원을 청구함
∙ 약관상 ‘수술’의 개념에서 흡인, 천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

로 위 치료법은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함

<표 Ⅲ-5> 계속

주: 1)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총 4회 시술받았으나 기지급받은 2회분을 제외하고 청구함

이처럼 법원은 최근까지 백혈병 치료와 관련하여 중심정맥관 삽입술 내지 요추천자 항암

제 주입술이 시행된 경우 법원은 대체로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왔으

나 2022년 9월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술 및 중심정

맥관 삽입술의 일종인 케모포트 삽입술도 수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암 치료 직접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66)(이하 ‘2022년 대법원 케모포트 삽입술 등 판결이라 

함)이 선고되었다.

해당 사안에서 피공제자측은 주계약 외에 입원특약, 수술특약 및 소아암치료특약에 가입

하였는데, 수술특약 약관에는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아암치료특

약 약관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준용규정 없이 ‘소아 3대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

술을 받았을 때’ 수술공제금이 지급된다고만 정하고 있었다. 피공제자는 소아암치료특약

의 보장대상인 백혈병 진단을 받고 26회에 걸쳐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술을 받고 케모포

트 삽입술 1회, 케모포트 제거술 1회, 총 28회의 시술을 받은바 회당 1,500만 원씩 총 4억 

2,000만 원의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i) 해당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ii)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술, 케모포트 삽입술, 케모포트 제거술이 각 ‘수술’에 해당

66)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29758 판결



38 연구보고서 2023-13

되는지 여부 및 (iii) 상기 각 치료법이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가 주로 

다투어진바, 1심67)과 2심68) 및 3심인 대법원의 판단이 다음과 같이 엇갈렸다.

구분 1심 2심 3심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규정  ○ X X

수술 
해당성

케모포트 삽입술 ○ ○ ○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술 X ○ ○

케모포트 제거술 ○ X X

치료 직접 목적성1) ○ ○ ○

주: 1) 각 수술해당성을 인정한 치료법에 한함 

<표 Ⅲ-6> 2022년 대법원 케모포트 삽입술 등 판결의 경과

이 사건 1심은 보험약관 해석원칙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
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함69)을 전제한 후 이 사건 수술공제금 지급 대상을 정한 소아암치

료특약에는 ‘수술’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날 체결된 수술특약 약관에서는 

구체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수술’의 개념을 특약별로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수술특약 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보다 소아암치료특약 약관상 공제금이 훨

씬 커 소아암치료특약 약관의 수술 개념을 더 넓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소

아암치료특약상 ‘수술’에서도 흡인, 천자 등 조치는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케모포트 삽입술 및 제거술은 각 수술에 해당되지만70)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

술은 ‘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2심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작

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주계약, 수술특약, 소아암치료특약은 1개 계약으로 체결되었지만 

보험사고와 보험금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이고, 이 사건 수술특약 약관은 수술의 행태

적 정의 등 상세 규정을 두고 ‘천자’ 등을 수술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주계약 및 소아암치료

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가합566731 판결

68) 서울고등법원 2017. 4. 25. 선고 2016나2000231 판결 

69)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

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70794 판결)

70) 공제자가 수술특약상 수술공제금 지급대상으로 보아 공제금(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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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약관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소아암치료

특약상 ‘수술’의 개념에서 ‘천자’ 조치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심은 이 부분을 판단하면서 주계약 및 수술특약, 소아암치료특약의 수술 보장 범위 간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즉 수술특약은 보장 대상 질병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20개 

분류항목으로 널리 규정하면서 수술의 종류는 88가지로 한정하되 수술의 개념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흡인, 천자 등의 조치를 제외하였다. 그에 반해 이 사건 주계약은 보장 대

상을 아동 특성상 빈발하는 ‘재해로 인한 골절’ 수술로 한정하면서 수술의 개념은 ‘일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골절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로 널리 규정하였고 이 사

건 소아암치료특약도 보장 대상 질병을 ‘악성뇌종양, 림프종, 백혈병’ 등 소아3대암으로 

한정71)하면서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뿐 수술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2심 법원은 이러한 약관 체

계에 비추어 볼 때 수술특약과 달리 보장 범위가 좁은 주계약 및 소아암치료특약상의 ‘수

술’은 ‘천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2심 법원은 그에 따라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술은 ‘천자’ 조치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소아

암치료특약상으로는 ‘수술’에 해당하며 혈액암, 특히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의 치료를 

71) 소아암치료특약 약관은 소아3대암 진단공제금 및 소아3대암 수술공제금에 관해 규정하고, ‘소아3대암’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기본분류 중 아래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별첨6 소아3대암 관련 악성 신생물 분류표]

  ○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 신생물

     - 수막의 악성 신생물

     - 뇌의 악성 신생물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 신생물

  ○ 림프, 조형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 호지킨병

     - 여포성(결절성) 비호지킨 림프종

     -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 말초 및 피부성 T-세포 림프종

     - 기타 상세불명 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 림프성 백혈병

     - 골수성 백혈병

     - 단구성 백혈병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림프, 조형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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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해당 치료법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통상적인 암수술을 상정하기 어려

운 점을 고려하면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이를 소아암치료특약상 ‘수술’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면, 위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공

제금지급대상에 포함시킨 다수의 혈액암이 당해 특약상 보장 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에 

이르러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제자 측에서는 이를 수술공제금 지급대상으로 인정

할 경우 실제 지출된 진료비(회당 56,862원)에 비해 공제금이 지나치게 고액(회당 1,500

만 원)이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72)고 항변했으나 2심 법원은 ‘약관에서 특정한 처치

를 수술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평균적인 고객이 이를 공제금 지급대상이 

되는 수술로 이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만으로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술이 

위 약관상 수술 개념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를 배척73)하였다.

케모포트 삽입술 역시 그 과정에서 전신 마취, 몸의 일부 절개, 케모포트 삽입, 절개 부위 

봉합 등의 처치가 이루어지며 항암제 투입에 수반되는 연속적 치료과정의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수술특약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개념과 달리 이 사건 소아암치료특약 약관상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케모포트 제거술은 케모포

트 삽입술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별도 수술로 보기 어렵고 암치료 종료 

후 시행되는 것으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심 판결 이후 5년 만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작성자 불이익 원

칙’74)에 따라 이 사건 소아암치료특약상 ‘수술’의 개념은 ‘천자’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72) 보험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대수(大數)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됨(박상현(2023), 

p. 377, 각주 20)

73) 이와 관련하여 2심은 ‘엄연히 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해...약관해석에 의하여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

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

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

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

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

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

243347판결과 동일한 취지와 정신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한다고 밝힘

74)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

는 것이 원칙이다.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

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등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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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약관 규정의 체계와 사회통념에 따라서 해석하면 ‘수술’

의 개념에서 ‘천자’가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

술 및 케모포트 삽입술은 수술특약상 ‘수술’의 개념과 달리 소아암치료특약상 ‘수술’의 개

념에는 해당하고 혈액암, 특히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해당 치료법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암수술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4) 검토 

2022년 대법원 케모포트 삽입술 등 판결이 2010년 대법원 폐색전술 판결과 같이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약관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는 원칙을 적용하여 수술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그 이전의 하급심 판결과 달리 치료 직

접 목적성 또한 인정함으로써, 향후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없는 경우라면 분

쟁 조정이나 법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이나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

술 등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일응 높

아졌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본건 대법원 판결 이후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케모포트 삽입술의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75)한 바 있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은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보

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술’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 

75)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소비자 유의사항

수술 보험금에 대한 지급 판단은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고 있음(2022. 9. 16. 2017다229758, 대법원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없

는 공제계약에 대해 케모포트 삽입술에 대한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면서, 약관상 수술에 대한 구

체적인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을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약관 규정의 체계와 사회통념에 따라 해석해야 한

다고 판시함)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약관에 ① ‘수술’의 정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② ‘수술’의 정의가 정해진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므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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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생각건대 2022년 대법원 케모포트 삽입술 등 판결은 보험계약자 보호 필요성을 중시한 것

으로 이해되는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검토하기에 앞서 여타 해석의 원칙에 따른 일의적 

해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이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없는 이 사안에서 ‘수술’의 개념은 ‘사

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약관 규정의 체계와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수술’의 

개념에서 천자 조치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척수강 내 항암

제 주입술은 허리뼈 사이를 통해 긴 주사바늘을 거미막 밑 공간, 즉 피부, 피부밑조직, 근막 

및 척추 사이의 공간을 지나 경막이 뚫릴 때까지 찔러 넣어 척수강에 항암제를 직접 주입하

는 시술이고, 케모포트 삽입술의 시행 과정에서 전신 마취, 몸의 일부 절개, 케모포트 삽입, 

절개 부위 봉합 등의 처치가 이루어짐을 근거로 이를 수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수술의 사전적 의미는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기계를 사용하여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일’을 말하는데 흡인, 천자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

어 있지 않다고 하여 사전적 의미에서 천자가 수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수긍하

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은 두 치료방법이 주사바늘이나 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하는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하여 병을 고치

게 된다는 점에 착안해 수술의 사전적 정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

는 문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해석이다. 수술의 사전적 의미는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전통적 의미의 수술 즉, 생체에 대해 자

르거나 째는 등의 조작하는 행위 그 자체가 병변이나 병소를 제거하게 됨을 이른 것으로 

이해함이 보다 자연스럽다. 만일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요추천자와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는 단순 주사나 흡인 등의 행위조차 모두 수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처럼 천자에 해당하는 두 치료방법은 수술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천자에 해당되는 행위는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규정됨으로

써 비로소 수술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애초부터 의료계에서 수술로 보

고 있지 아니한 행위들로서 이 사건 수술특약 약관에서 흡인, 천자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

한 것은 과거에 수술로 보던 흡인, 천자 등을 특별히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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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본래 수술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들을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의적･확인적 규정이 일부 특약에는 있고 주계약이나 다른 특약에 없다고 하

여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까지 수술로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선뜻 수

긍하기 어렵고 대법원 판결문은 그밖에 사회통념상 흡인, 천자가 수술로 여겨진다는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에는 2심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사정 즉, 이 사건 소아암치료

특약의 수술공제금 지급대상이 뇌종양, 림프종, 백혈병 등 ‘소아3대암’으로 제한적으로 규

정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소아3대암’에는 림프종, 백혈병, 골수종등 

다수의 혈액암이 명시되었는데, 혈액암은 특정한 종양 부위가 없기에 외과적 수술로 치료

할 수 없고 혈액에 직접 투여하는 약물인 항암제를 통한 치료나 조혈모세포이식, 방사선 

치료 등으로 치료방법이 시행76)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수술’의 개념을 사전적으로 이

해한다면, 수술공제금 지급대상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혈액암은 애초에 보장대상이 아

니었던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설령 해당 상품 약관 구성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아암치료특

약에는 소아3대암 수술공제금뿐 아니라 소아3대암 진단금도 보장하고 있었는바 ‘소아3대

암’ 중 혈액암이 수술공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반드시 무의미하게 포함된 것

이라 보긴 어렵다고 사료된다. 만일, 소아암치료특약 보험요율 산정 시 수술보장과 관련

하여 혈액암 관련 부분이 반영되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수술’의 범위를 확대하여서라도 

보장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암 치료와 관련된 보장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외에 진단금이나 여타 치료방법(항암방사선 

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등) 관련 보장 등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소아암치료특약에도 진단

금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본인부담금이 22,525원에 불과한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술

에 대해 회당 1,500만 원씩, 26회 시행에 대해 총 3억 9,000만 원을 수술보험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은 보험약관 해석 원칙,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 사료된다.

이처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특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바 대법원 사안과 사실

76)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홈페이지; 사랑의 병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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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예컨대 백혈병 등 혈액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을 포괄적으로 보장하

는 약관 등에 있어서는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

계할 필요가 있다 사료된다.

마. 티눈 치료를 위한 냉동응고술

1) 개관

냉동응고술이란 ‘티눈 등 병변부를 냉동손상시켜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괴사한 조

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을 말한다.77)

최근 몇 년간 티눈 치료를 위해 냉동응고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하

여 분쟁에 이르게 된 사례가 있고, 모두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로서 (i)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ii) 여러 부위 티눈에 대한 반복시술 시 수

술의 시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iii)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

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다.

2) 판례

쟁점 (i)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법원 판결은 모두 이를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 중 

‘절제(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아 수술해당성을 인정하고 있

다.78) 보험약관상 ‘수술’을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절

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확대

될 수술영역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흡인, 천자, 신경차단만을 예외적으로 제외하

고 있는 이상,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에 비추어 흡인, 천자, 신경차단과 유사한 이술 

외에 의료기구를 사용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7가단51825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나

74968 판결(대법원 2020. 11. 20. 선고 2020다259803 판결(상고이유서 불제출 기각)로 확정됨)

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나749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3726, 

2020나187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1128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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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79) 한편 ‘수술’의 정의 규정에서 ‘의사의 관리하

에’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의사의 실질적인 지배 관리하에 있으면 된다는 것일 뿐 반드시 

의사가 의료기구를 사용하거나, 손상된 병변부가 탈락하는 순간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한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도 하였다.80)

쟁점 (ii)에 대해서는 병변의 위치 및 시술 부위에 따라 시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

부에 관해 판결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즉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

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시된 ‘사마귀제거술’ 및 ‘티눈제거술’의 요양급여 수가 산

정방법에 나타난 동일 부위의 범위(다섯 손가락, 다섯 발가락을 각각 하나의 범위, 손바닥

과 손등을 합쳐서 하나의 범위, 발바닥과 발등을 합쳐서 하나의 범위로 함)가 일응 합리적 

기준이 된다고 보고, 그 기준에 따라 총 10회의 시술에 대해 4회의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였다.81) 해당 사안에서는 약관상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질병수술

비를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같은 부위에 발생한 수 개의 티눈이나 굳은살이 

‘동일한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반면 2021년과 2023년 같은 법원의 판결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26호)의 동일 

부위 판단기준은 ‘사마귀제거술’ 관련 내용일 뿐 ‘티눈제거술’에 적용되지 않는다거나82) 

티눈제거술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의 내부적인 수가 산정의 방법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당해 사건에 그대로 적용

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개별 시술에 대해 모두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83)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 밖에도 티눈 및 굳은살은 질병의 특성상 재발이 잦고 완치가 쉽

지 않아 반복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또한 환자의 사정에 따라 짧은 간격으로 반복적 

시행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티눈 및 굳은살 치료에 대해 표준화된 지침이 있다고 보기 어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3726, 2020나18711 판결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3726, 2020나18711 판결

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나74968 판결

82) 이 사안에서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

다’라고 되어 있었을 뿐 ‘같은 질병으로 한 종류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서울중앙

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3726, 2020나18711 판결)

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11282 판결(본건은 보험자가 항소하여 2023. 8. 31. 현재 서

울고등법원에서 계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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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고 냉동응고술이 아닌 절제술을 택하더라도 재발로 인해 반복 시행해야 하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되었다.84)

쟁점 (iii)이 다투어진 사안은 총 3건85)으로 보험자는 사건별로 다르지만 동일한 피보험자

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2건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지만 최근 선고된 1건은 이를 인정하여 보험계약이 무효

라고 판단하였다.

3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된 사실관계는 피보험자가 2013년 3월 28일부터 2017년 3월 16

일까지 총 5개 보험회사와 1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납입보험료는 월 799,450원이

며 그 기간 중 피보험자의 월 급여는 180만 원 정도였다는 것이다. 사안별로 총 시술 횟수

와 보험자들에게 청구한 총 보험금은 인정 범위가 서로 다른데,86) 가장 최근 선고된 판결

에서는 피보험자가 2019년 10월 기준으로 398회의 시술에 대해 총 3억 4,000만 원을 지

급받은 후 그와 별도로 246회 시술에 대해 총 9,840만 원의 보험금을 추가 청구하고 있으

며 피보험자의 아버지 또한 비슷한 시기에 티눈 및 굳은살에 대해 174회의 시술을 받고 

총 3,48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앞서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2건에서는 다수의 보험계약 가입, 청구 및 과도한 보험료 납

부 외에도 대부분의 계약을 한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체결하였는데 해당 보험설계사는 한 

보험회사에 티눈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바 있고, 다른 보험회사에는 보험금을 청

구하였다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사실 등 피보험자가 부

당한 목적으로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18건의 보험계약 중에는 해당 사안과 무관한 치아보험 3건, 암보험 2건이 포함되어 있으

며 해당 보험계약은 보장형이 아니라 만기환급형인 사실, 티눈 및 굳은살은 완치가 쉽지 

않고 재발이 쉬운 사실, 피보험자가 매월 18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공통적

으로 근거로 들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피보험자가 신청한 금융분쟁 조정신청을 보험자가 대부

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보험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

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11282 판결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나58747 판결(본건은 피보험자측에서 상고하여 2023. 8. 31.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3726, 2020나187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

원 2020. 2. 5. 선고 2019나41401 판결

86) 증거 제출 시점과 범위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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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처분이 내려진 점도 제시되었다.87)

반면 가장 최근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사고를 가

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

에 가입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아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

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추인’할 

수 있고88) ‘보험계약자가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운 고액의 보험료를 정기적

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

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등 간접사실’도 유력한 자료가 된다89)는 법리를 설시한 후 피보험자의 월급이 180만 원에 

불과한데 비해 월 8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는 과다한 점, 피보험자의 입원병명, 치료내역

에 비추어 치료 횟수와 기간이 상당히 잦고 길며, 지급받은 보험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점, 

약 20군데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피보험자가 짧은 기간에 인접하지 않은 지역의 여

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계속 치료를 받은 것은 병원측에서 같은 목적의 치료를 짧은 기간 

반복 시행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비용이 회당 약 3만 원

인데 비해 보험금은 30~40만 원이어서 다수 보험계약 체결 후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

할 유인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으

로 추인하였다.

이 사건은 피보험자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진행 중이므로 그 추이를 지켜볼 필

요가 있다.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3726, 2020나18711 판결

8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89)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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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수술
해당성

사실관계 및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7가단223766 
판결

○ ○

∙ 16회 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각 30만 원(총 480만 원) 관련임
∙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 중 생체인 티눈의 절제 내지 절단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41401 
판결

○ ○

∙ 54회 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각 30만 원(총 1,710만 원) 관련임
∙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 중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에 해당함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

험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나74968 
판결

○ ○

∙ 10회 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각 30만 원(총 300만 원) 관련임 
∙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 중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에 해당함
∙ 요양급여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26호)에 따라 

‘동일 부위’를 분류하여 총 4회 수술로 횟수를 제한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3726, 
2020나18711 
판결

○ ○

∙ 냉동응고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 중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에 해당함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26호)의 동일 부위 판단기준은 ‘사마귀
제거술’ 관련 내용일 뿐 ’티눈제거술‘에 적용되지 않음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
험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11282 
판결

○ ○

∙ 15회 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각 100만 원(총 1,500만 원) 관련임
(총 시술은 104회로 8,500만 원 이상을 기수령함)

∙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상 위 정의 규정상의 ‘절제’에 해당함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티눈 치료에 대해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고시는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의 내부적인 
수가 산정의 방법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
용하거나 유추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나58747 
판결

○ -1)

∙ 246회의 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각 40만 원(총 9,840만 원) 관련임
(별도로 398회의 시술에 대해 총 3억 4,000만 원을 기수령함)

∙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
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
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

∙ 면책조항(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에도 
해당함

주: 1)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1가단5069031 판결)은 수술해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법원은 티눈이 

면책규정(“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면책되는 질병이라 볼 뿐 수술해당성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표 Ⅲ-7> 티눈 치료를 위한 냉동응고술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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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티눈 치료를 위해서는 병변의 핵을 도려내는 외과적 수술로서 티눈 절제술이 존재하지만, 

그 밖에도 치료효과는 덜하지만 통증도 덜한 냉동응고술, 전기소작술 등 여러 시술이 활

용된다.

여러 법원에서 냉동응고술을 ‘수술’의 행태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 것은 냉동응고술은 

티눈에 대한 근원적 치료라 보긴 어렵지만 티눈 절제술 또한 근원적 치료라고 보기 어렵

고90)91) 냉동응고술은 결국 이상이 발생한 피부조직을 탈락시킨다는 점에서 티눈 절제술

과 기능이 같으면서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

로 한다.

냉동응고술이 외과적 수술을 대체한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도 일응 수긍이 

가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냉동응고술을 ‘수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수술비 

보장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볼 때 수술의 행태적 정의 중 ‘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해서는 여전히 신체의 상해 정도, 조직의 제거 방법, 치료의 목적과 치료 대상 질병의 위

험 정도, 입원 필요 여부, 마취 정도 등을 고려92)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티눈절제술은 

국소 마취를 시행한 후 메스를 이용하여 근막에 이르는 깊이까지 박리하여 절제하는 방식

인데 비해 냉동응고술은 티눈 등 병변부의 조직을 탈락시키는 치료방법으로 침습성이 매

우 낮고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 수가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의료행위 유형 분류에

서 냉동응고술은 ‘수술’이 아닌 ‘치료실 처치’로 분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분쟁에서는 다른 결론의 도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티눈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냉동응고술과 같이 비침습적 시술을 ‘수술’로 담보하여 주

는 경우 반복 시술에 따른 보험금 과다 지급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예컨대 2023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피보험자가 다섯 군데 부위의 

티눈 치료에 관해 총 104회의 시술을 받고 회당 각 1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104회 시술 중 하루에 2군데 시술을 받은 경우는 단 2회에 그쳤다. 또한, 2023년 5월 서울

90) 티눈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근원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티눈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외부

의 물리적 자극 등 티눈을 발생시킨 원인을 제거해야 함

91)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이와 같이 판단함(서울

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41877호)

92) 광주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4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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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법원 판결의 사안의 피보험자는 총 644회 시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4억 

4,0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티눈은 마찰이나 압력이 있는 부위에 생기고 이러한 원인이 제거되면 병변은 자연 소실되

는 이른바 생활습관병이라 인접한 부위에 여러 개가 생겨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병변을 

제거하기 위한 냉동응고술은 한 번에 여러 부위를 시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발가락, 발등, 

발바닥 등 인접 부위에 생긴 여러 개의 티눈을 한 번에 시술하지 않고 가까운 시기에 나누

어 시술하고 또한 상식적 수준을 넘어 반복 시술하는 경우 이를 모두 ‘수술’로 인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질병의 특성에 따라 동일･유사한 원인으로 인접한 부위에 여러 병변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치료하기 위한 시술 내지 수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

렇다고 하여 피보험자의 선택에 따라 모든 시술에 대해 1회의 수술로 인정한다면 고객 보

호 필요성을 넘어 초과 이득을 조장하는 것으로 수술보험금을 보장하는 목적과 취지에 어

긋나며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에도 반한다. 수술의 일반적 정의나 약관 규정을 통해서 

합리적 해석이 도출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술보험금 보장의 목적과 취지, 보험단체 전체

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조작적 정의(操作的 定義)를 통해 일응의 기준을 찾는 것도 가능

한 해석이라고 본다.93) 물론 이러한 기준은 사회 구성원 일반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전

문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내용이어야 할 것인데 비록 기반이 되는 제도와 목적은 다르지

만 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

시된 ‘사마귀제거술’ 및 ‘티눈제거술’의 요양급여 수가 산정방법에 나타난 동일 부위 범위 

판단기준은 해부학적 부위, 시술방법뿐 아니라 치료에 투여되는 자원(의사의 업무량)을 

고려한 것으로 수술보험금 판단에서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같은 취지의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94)에 동의한다.

나아가 티눈은 생활습관병이면서 재발이 잦다는 특성에 더하여 냉동응고술이 절제술에 

비해 덜 고통스러운 대신 덜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는 점을 더하면 피보험자가 생활습관

을 고치지 않거나 악화를 방치하고 필요 이상으로 수술을 최대한 나누어 받는 등 보험금 

수령을 위해 악용할 우려가 있다.

93) 보험연구원(2023), 토론 요약본

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나74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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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먼저 ‘치료의 필요성’이 입증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티눈이라는 질병의 특

성상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다투어 지

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

의 보험계약에 가입했다는 점을 여러 간접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분쟁

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티눈 치료를 위한 총 644회의 냉동응고술이 과다한 치료로서 민법 103조 위반이라고 판

단한 2023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아직 진행 중이므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확정되는 경우 향후 유사 분쟁에 일응의 기

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바. 화염상 모반, 이소성 몽고반점, 오타모반 레이저 치료

1) 개관

레이저 치료는 선천적 화염상 모반, 이소성 몽고반점, 오타모반에 관해 분쟁이 되고 있다. 

화염상 모반은 선천적인 모세혈관 형성 이상으로 분홍색 또는 암적색 반점으로 나타나는 

혈관종의 일종이다.95) 이소성 몽고반점 및 오타모반은 진피멜라닌세포증 즉, 피부표면 부

위인 표피층에 위치해야 할 멜라닌세포가 피부의 상대적으로 깊은 진피층에 많은 수로 자

리 잡아 발생하는 반점을 말한다.96) 이소성 몽고반점은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몽고반점이 

엉덩이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오타모반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눈 주위, 광대, 이마, 관자놀이 부위 피부에 청갈색의 반점으로 나타난다.97)

화염상 모반 관련 레이저 치료(V-beam laser)는 ‘피부에 손상없이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

는 혈관부위를 레이저를 사용하여 태워 제거’하여 이루어진다.98)

이소성 몽고반점 및 오타모반 관련 레이저 치료(QS-ND: YAG laser)는 ‘선택적 광열분해

(Selective Photothermolysis)’ 원리에 의해 색소에 선택적으로 흡수된 빛에너지가 열에

95) 광주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4157 판결, 분쟁조정위원회 제2010-8호

96) 울산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합2094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8가합50154 판결

97) 울산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합2094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8가합50154 판결

98) 광주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4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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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로 전환하여 해당 목표물만을 열에 의해 파괴해 제거하는 방식이다.99)

모반 관련 레이저 치료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여 분쟁에 이르게 된 

사례들은 모두 선천이상 수술비 특별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였는데 

(i)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ii) 통상적 시술 횟수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시술에 대해 ‘수술

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다.

2) 분쟁 조정 사례

분쟁조정위원회는 화염상 모반에 대한 혈관 레이저 치료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된다

고 보았다(제2010-8).

해당 사안에서 피보험자측은 레이저 치료 회당 100만 원의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자측에서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이러한 치료는 통상 5~10회 정도 시

행이 예정되어 있어 동일 병변 부위 시행은 1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선천적으로 이상이 생긴 혈관부위를 레이저로 피부에 손상 없이 혈관

을 태워 제거하거나 모반을 엷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해 보험약

관에서 수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된 절단(切斷)’ 또는 적제(摘除)와 같이 비정상적인 신

체 부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수술 해당성을 인정하였다. 추가로 노출 부위

가 포함된 병소에 대한 혈관종 치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라는 점100) 및 치료하는

데 한 시간 정도 소요되고 통증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신마취가 꼭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도 근거로 제시하였다.

한편 보험자는 특정 병변 부위를 반복적으로 치료한 것은 1회의 수술로 보아야 한다고 주

장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회 시술에 대해 6~7회 급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

고 보험약관상 횟수 규정 및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상 횟수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99)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0359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8가합50154 판결

100) 혈관종은 대부분 출생 시에 나타나 성장기 전･후에 일부는 자연 퇴화되기도 하나 궤양화를 초래하여 2차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부작용이 있거나 기능장애를 유발할 뿐 아니라 노출부위에 병소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안정된 사회생활이 어려우므로 얼굴, 목, 손, 팔, 무릎 이하의 노출부위가 포함된 병소

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으로 함(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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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법원은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수술해당성에 대해서 다툼이 없었던 한 건을 제외한 사실

상 모든 사안에서 레이저 치료를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화염상 모반 관련 사안에서 법원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다

양한 치료방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치료 방법이 보험계약에서의 '수술'에 해당하

는지가 문제될 경우에는 당해 치료로 인한 신체의 상해 정도, 조직의 제거 방법, 치료의 

목적과 치료 대상 질병의 위험 정도, 입원 필요 여부, 마취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고 하면서 레이저로 혈관 조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은 보험계약에서 수술

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절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01)

이소성 몽고반점 및 오타모반 관련 사안에서는 보험약관이 수술을 전통적인 침습(侵襲)적 

수술에 한정하지 않고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

여 의료기구의 개발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술영역의 확대를 예정하고 있으며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 등에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에 포

함하고 있는바, ‘선택적 광열분해’ 원리에 의해 색소에 선택적으로 흡수된 빛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해당 목표물만이 열에 의해 파괴되어 제거하는 레이저 치료는 피부 표

면을 절개하지 않고 병소 등 비정상적인 신체 부위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서 역

시 ‘수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102)

이처럼 법원이 대체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수술’로 인정하는 가운데 화염상 모반 관련 사

안과 일부 이소성 몽고반점 관련 사안에서 수술의 통상적 시술 횟수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시술에 대해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구체적인 주

장･입증 없이 통상적 시행 횟수(화염상 모반의 경우는 8~9회, 이소성 몽고반점은 10회 이

상)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각 50회 및 64회)을 근거로 시술 횟수가 과다함을 주장했던 2

건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화염상 모반 관련 사안에서는 병변부위당 20회라는 시행 횟수가 통상적 경우보다 두 배 

정도 되지만 이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하여 전신마취 대신 국소마취를 이용한 결과 

101) 광주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4157 판결

102)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0359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5095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8가합501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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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당 전체 병변부위 중 일부(전체의 1/3 정도)만 시술하였기 때문이고, 치료 후 병변부

위가 특별한 부작용(물집, 색소침착, 흉터 등) 없이 호전되었으므로 이러한 치료를 과다하

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103)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과다한 수

술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법률적･계약적 근거를 제시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실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소성 몽고반점 관련 사안에서는 보험자가 부위별로 특정하여 64회의 레이저 치료 중 

21회의 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레이저 치료에 대한 반응은 환자별 병

변별로 차이가 있어 적정 치료 횟수를 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치료 효과에도 환자나 보호

자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주관적인 인자도 치료 횟수에 영향을 주고 일반적으

로 이소성 몽고반점 치료는 수십 차례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신

에 다발성 이소성 몽고반점이 존재하는 피보험자의 경우 이를 과다한 치료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04)

그러나 가장 최근 선고된 또 다른 이소성 몽고반점 관련 사안에서는 피보험자가 받은 치

료 중 일정 시점 이후의 시술들을 치료에 필요한 수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사안에서

는 수차례 치료 후 반점이 호전되자 담당의사가 추가 치료 필요성이 없음을 알리고 치료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피보험자측에서 치료를 강력히 원했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488회의 시술을 추가 시행하였으며, 진료기록감정의도 병원을 옮긴 시점 이후에 대해서

는 적절하고 필요한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힌 점이 인정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지속적인 치료는 의학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자(피보험자)의 보호자의 강력한 

의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당 시점 이후에는 치료에 필요한 적정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치료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은 것이다.105)

103) 광주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4157 판결

104)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03590 판결

1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76059, 2021나76066 판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

214863판결(심리불속행 기각)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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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수술
해당성

사실관계 및 판단

광주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
24157 판결

○ ○

∙ 화염상 모반 레이저 치료 50회 시행에 대한 수술보험금 각 150만 원
(총 7,500만 원) 관련임

∙ 레이저로 혈관 조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절제’에 해당하므로 
‘수술’로 봄이 상당함

∙ 보험자측은 동일 병변부위 당 20여 차례 시술(통상 8~9회 시술)이 과
다하다고 주장하나 치료 전후 임상사진상 병변부위가 특별한 부작용 
없이 호전되었고 앞으로 더 호전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
2003590 
판결 

○ ○

∙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 치료 64회 시행에 대한 수술보험금 각 150
만 원(총 9,600만 원) 관련임 

∙ 의료기구를 사용해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병소 등 정상적이지 않은 신
체 부위를 선택하여 제거하므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수술’에 해당함 

∙ 이소성 몽고반점은 보통 10회 이상 수십 회의 레이저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피보험자의 몸 전체에 다수의 반점이 나타난바 피보험자가 치
료를 받을 당시 어떠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증상에 비추어 레이
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이는 과다한 치료라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
나50956 
판결 

○ ○

∙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 치료 41회 시행에 대한 수술보험금 각 150
만 원(총 6,150만 원) 관련임

∙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병소 등 정상적이지 않은 
신체 부위를 선택하여 제거하므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비),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에 포함되므로 ‘수
술’에 해당함

의정부지방
법원 2020. 
4. 9. 선고 
2018가합5
0154 판결 

○ ○

∙ 오타모반 레이저 치료 7회 시행에 대한 수술보험금 각 150만 원(총 
1,050만 원) 관련임

∙ 의료기구를 사용해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병소 등 정상적이지 않은 신
체 부위를 선택하여 제거하므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포함되므로 ‘수술’에 해당함

서울중앙지
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
나76059, 
2021나760
66 판결 

○ -

∙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 치료 488회에 대한 수술보험금 각 110만 원
(총 5억 3,600만 원) 관련임

∙ ‘수술’에 해당함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음
∙ 피보험자는 수차례 치료 후 반점이 호전되자 담당의사가 추가 치료 필

요성이 없음을 알렸음에도 치료를 강행하고 다른 피부과의원으로 옮긴 
후 강력한 치료의사를 밝혀 488회 추가 시술한바 진료기록감정의가 
피부과의원을 옮긴 시점 이후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필요한 치료로 보
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시점 이후의 수술은 
치료를 위해 필요했다고 볼 수 없음

<표 Ⅲ-8> 화염상 모반, 이소성 몽고반점, 오타모반 레이저 치료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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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은 대체로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있는 사안에서 화염

상 모반, 이소성 몽고반점, 오타모반 치료를 위한 레이저시술을 수술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부 표면을 절개하지 않지만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병소 등 비정상적인 신체 부위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므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

데, 과거에는 모반의 치료를 위해 피부 이식 외에 특별히 외과적 치료 방법이 존재하지 않

았으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적응증이 확대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술 해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화염상 모반 관련 사안에서 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당해 치료로 인한 신체의 상해 정도, 조직의 제거 방법, 치료의 목적과 치료 대

상 질병의 위험 정도, 입원 필요 여부, 마취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106)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해당 사안의 판결문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시술은 ‘레이저로 혈관 조직

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서 수술의 행태적 정의 중 ‘절제’에 해당’한다고 한바 분쟁

조정위원회 결정문에서 ‘치료시간이 한 시간에 달하고 통증이 수반되므로 전신마취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일응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이소성 몽고반점과 오타모반에 관해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른 판단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보험약관이 수술을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술영역의 확대’를 예정하고 있고 ‘안정성과 치료 효

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레이저 발사라는 물리적

인 방법으로 생체에 조작을 가하여 멜라닌색소세포를 파괴’하여 없애는 것은 ‘절제’와 유

사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동일한 원리를 이용한 치료기법이라 하더라도 화염상 모반과 이소성 몽고반점 및 오타모

반은 제거 대상이 ‘혈관조직’과 ‘멜라닌색소세포’로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점에 따라 ‘신체

의 상해 정도, 조직의 제거 방법, 치료의 목적과 치료 대상 질병의 위험 정도, 입원 필요 여

부, 마취 정도 등’에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한 차이가 수술해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료되는바 향후 분쟁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106) 광주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4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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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염상 모반과 이소성 몽고반점에 대해 각 50회 및 64회 시행된 레이저 치료가 과도

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2019년 광주고등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시행 횟수’가 

다투어진 것인지, ‘치료의 필요성’이 다투어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모반 치료를 위한 레이저 치료는 비침습적 시술로서 병변 부위당 다회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수술보험금 보장을 위한 보험요율 산정 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시행 횟수마다 매번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수지상등의 원칙107) 내

지 급부･반대급부 대등의 원칙108)에 반한다.

모반 치료를 위한 레이저 치료의 경우에도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 판

결에서 시행 횟수에 관해 판시한 기준109)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i) 동일 병변에 대해 외과적 수술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애초부터 수회의 시술이 예

정되어 있고, (ii) 여러 차례 시술을 받음에 따라 치료의 내용 혹은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시술이 1차례에 시행된 경우와 현저히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iii) 수술의 규

모와 부담 정도에 비해 치료비용 대비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피보험자가 수술을 

나누어 받는 등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단일 병변의 치료를 목적으로 시

행된 일련의 시술을 1회의 수술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07) 보험단체에서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에서 장래 수입 순보험료 현가의 총액이 장래 지출해야 할 보험

금 현가의 총액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양승규(2005), 금융감독용어사전

108) 개개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각 보험계약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료의 액수는 그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될 

보험금의 기대치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양승규(2005), pp. 102~103

10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0. 16. 선고 2011가합32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39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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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분쟁 사례

가. 수술 해당성 인정 사례

1) 분쟁 조정 사례

가) 사이버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시술110)은 ‘종양 부위에만 방사선을 집중 조사하여 부작용 없이 종양을 제

거하는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다(제2006-44호). 

이 사건에서 사이버나이프 시술이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111) 

수술에 해당됨을 전제로 ‘1회 시행할 수술을 척수 보호를 위하여 3회 분할 시행’한 경우 

시술 횟수마다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동일 병소를 나누어 수술한 경우는 1회의 수술로 인정한

다는 등의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

여 불가피하게 나누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

하였다.

검토컨대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의 판시 내용112) 을 고려하

면 이 경우에도 ‘수회 발병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가 아니라 원래부터 전체에 대하여 시행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술을 편의상 나누어 시행하는 것’으로서 1회의 수술에 해당한

다는 결론이 타당해 보인다.

110) 사이버나이프(CyberKnife)는 소형-경량화한 선형가속기(방사선 발생장치)를 로봇 팔에 장착하여 모든 방향에서 

자유자재로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장비임(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서는 정

상 조직에도 손상을 주었지만 사이버나이프는 정상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수술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

까지도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부위의 크기에 따라선 외과 수술 없이 수술

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위적 방사선 수술이 가능함; 김영재(2011), p. 32

111) 당시 암보장특약이 문제되었는데 보험자측에서 사이버나이프시술을 수술로 인정하여 다투지 않은 것인지, 특약

상 사이버나이프시술이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특별히 명시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는 결정문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해당 상품 보험약관의 수술분류표상에는 ‘수술분류표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

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 동일부위 수술로 간주하고 있었음  

1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0. 16. 선고 2011가합32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163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39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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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뇨병성 유리체출혈 치료 목적의 실리콘오일 제거술

실리콘오일 삽입술은 당뇨병성 유리체 출혈을 치료하기 위하여 망막이 안정적으로 다시 붙

을 수 있도록 유리체 강내에 실리콘오일을 주입하는 것이며 실리콘오일 제거술은 일정기간

이 지나 망막의 재유착이 안정화되면 주입했던 오일을 제거하는 것이다(제2006-66호). 

이 사건에서는 실리콘오일을 삽입하고 6개월 후 합병증 방지 등 목적으로 이를 제거한 것

이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실리콘오

일 제거술은 삽입술과 연계된 일련의 치료과정이므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로

서 별도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생각건대 실리콘오일 삽입술 후 오일 제거술 시행이 통상적으로 예정된 것이라면 실리콘

오일 제거술을 삽입술과 별도의 수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사료된다. 이와 관

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케모포트 제거술이 케모포트 삽입술과 별개의 수술인가 여부에 

관하여 이는 ‘케모포트 삽입술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별도 수술로 보기 

어렵고, 암치료 종료 후 시행되는 것으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본 바 있다.113)

다) 견관절 석회석 건염에 대한 체외충격술

이 사안은 수술분류표에서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 파쇄술’을 2종 수술로 보장하는 약관

과 관련하여 ‘체내 결석’이 신장이나 요로결석 등 비뇨기계의 결석만을 의미하는지, 견관

절석회성건염에서 나타나는 석회침착도 포함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제2009-31호).

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들도 석회침착을 결석으로 혼용하기도 하고 치료방법(분쇄)의 측

면에서도 석회석 건염이 결석과 동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또한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

석 파쇄술’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종수술비 보장에서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 파쇄술’을 수술로 보장하

고 있는 약관과 관련된 것으로,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 파쇄술’이 그 자체로 수술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서 다투어진바 ‘2) 가)’에서 보도록 한다.

113) 서울고등법원 2017. 4. 25. 선고 2016나2000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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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관혈적 정복술

비관혈적 정복술은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강내에 솜, 거즈 등

을 넣어 코뼈를 지지하는 처치행위’이다(제2011-55호).

해당 사안에서 보험약관에는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존재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이 수술의 범위를 ‘의료기구를 사용한 생체의 절단, 절제 행위’로 좁게 보고 있지 

않으며, 비관혈적 정복술은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

단’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약관상 수술로 인정되고 있는 관혈적 정복 치료와 치료목

적이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복술이란 코뼈 골절 시에 뼈를 바르게 맞추는 치료방법을 의미하는데 절개 없이 몸 바깥

에서 행해지는 정복술을 수술의 행태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워 보일 뿐 아

니라 이를 새로운 의료기술이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외과적 수

술을 대체하는 방법인지도 분명치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판단없이 단지 관혈적 

정복술과 치료목적이 같고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

관혈적 정복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마) 경막외 신경성형술(경막외 신경감압술, 경막외강 유착박리술)

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경막외 신경성형(감압)술에 대해 판단한 바 있는데, 당시 사안

에서 문제된 약관은 이른바 종수술비 약관으로 수술분류표상 ‘신경관혈수술’은 2종으로, 

‘Fiberscope 또는 혈관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후두･흉부･복부장기수술’은 1종으로 

보장하고 있었다(제2012-3호). 해당 사안에서 피보험자측은 경막외 신경감압(성형)술이 2

종 수술인 ‘신경관혈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부

정하고, 1종 수술인 ‘Fiberscope 또는 혈관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후두･흉부･복부장

기수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1종 수술 해당 여부에 대한 주장이 없

었던 것인지 1종 수술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특별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21년 분쟁조정위원회는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제
2021-15호). 경막외강 유착박리술(Percutaneous Adhesiolysis) 또는 경막외 신경성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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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ural Neuroplasty)은 ‘카테터(특수 도관)를 이용하여 척추뼈 사이의 구멍 혹은 꼬리

뼈를 통해 신경의 경막과 주변 조직의 유착(癒着) 또는 반흔(瘢痕) 부위로 통과시킴으로써 

유착을 박리(剝離; 벗겨냄)시키고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유착을 제거하는 방법은 

‘신경근이 위치하는 전방-측방 경막 외 공간에 카테터를 위치시키고, 카테터를 이용하여 

기계적 유착 박리를 하거나 국소마취제와 식염수(고장성 또는 등장성) 및 스테로이드 용

액의 사용을 통해 유착을 제거’하는 법 등이 사용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절단, 절제’와 유사한 또는 이에 준하는 물리

적 조작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은 ‘외부에서 방향 조절이 가능

한 특수 카테터가 환부에 직접 접근하면서 1차적으로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 즉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점에서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보험자는 이를 ‘천자’

에 가깝다고 주장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서 ‘천자 등’을 수술의 범주에서 제외

한 취지는 ‘물리적, 직접적 치료방법이 아닌 단순 약물주입, 주사치료 등의 화학적 치료 또

는 보조적 행위’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면서 이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배척하였다.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이 단순히 약물로 인한 화학적 작용이 아니라 의료기구를 통해 직접 

물리적으로 유착을 박리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기존의 외과적 수술을 대체하는 관계에 

있다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일응 수긍할 만 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대전지방법원114)에서 카테터를 이용한 경막외 신경성형

술, 관절낭 유착박리술, L-PEN+FIMS115)는 카테터를 이용하여 경막외 공간을 넓히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치료로서 보험약관상 수술에서 배제되는 ‘천자’에 가깝고 따라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판결에 비추어 위 분쟁 조정 사례를 평가하

기 위해서는 이러한 판단이 법률적 평가에 기반한 것인지, 해당 치료방법에 대한 사실관

계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14) 대전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102738 판결

115) PEN은 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sty의 줄임말이고 FIMS는 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

의 줄임말로 L-PEN+FIMS는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과 근육 내 자극법이 결합된 시술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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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그 밖에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자궁경부를 확장시키고 기구를 삽입해 태만 및 임신 부속물

을 긁어내는 ‘자궁소파술’(제2007-34호), 만성 신부전환자의 혈액투석 경로 확보를 위해 

정맥과 동맥을 연결하는 ‘동정맥루 조성술’(제2010-80호),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제

거하고 상처를 봉합하는 ‘변연 절제 포함 창상봉합술’(제2021-8호) 및 카테터를 통해 하지

정맥류가 발생한 정맥을 찾아 생체접착제를 주입한 후 압착을 통해 폐색시키는 ‘시아노아

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제2021-22호)을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였다.

한편 ‘내시경을 이용한 식도정맥류 내시경 결찰술’(제2009-106호)은 간경변의 합병증으

로 발생한 식도정맥류 출혈 수술이 ‘간경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

부가 다투어졌는데 간경변의 후유증으로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생명 유지

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내시경적 지혈술’(제2010-10호) 관련 사안에서는 ‘내시경에 의한 복부장기수술’을 보장하

되 시술 개시일로부터 60일간 1회의 급여를 한도로 정한 종수술비 약관과 관련해서 피보

험자가 내시경에 의한 용종절제술 후 4일 후 재차 내시경에 의한 지혈술을 시행한 것이 

별도의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인지 문제되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의 의료경험칙상 

대장의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 이로 인한 출혈 및 지혈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일련의 수술

과정을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약관상 60일 한도 내의 내시경적 지혈술은 별

도의 지급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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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대상 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사실관계 및 판단

사이버나이프
시술

제2006-
44호

○

∙ (치료방법) 종양 부위에만 방사선을 집중 조사하여 부작용 없이 종양
을 제거하는 최근에 개발된 기술

∙ (판단) (‘수술’에 해당됨을 전제로) “1회 시행할 수술을 척수 보호를 위
하여 3회 분할 시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명시적 제한규정이 없는 이상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나누
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여야 함 

실리콘오일
제거술
(당뇨병성 
유리체 출혈 
치료 목적)

제2006-
66호

X

∙ (치료방법) 실리콘오일 삽입술은 당뇨병성 유리체출혈 치료를 위해 
망막의 안정적인 재유착을 위해 실리콘오일을 유리체 강 내에 주입하
는 것이며, 실리콘오일 제거술은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망막의 재유착
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삽입한 실리콘오일을 제거하는 것임

∙ (판단) 궁극적으로 삽입술의 목적인 당뇨병성 유리체 출혈의 치료를 
달성하기 위한 수술이라 할 것인바, 삽입술과 연계하여 눈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함 

자궁소파술
제2007-
34호

○

∙ (치료방법) 자궁경부를 약물을 통해 확장시키고 큐렛이라는 기구를 
자궁에 삽입해 태반 및 임신 부속물을 긁어내는 것임

∙ (판단) 의료자문 결과(기구를 이용한 생체의 적제술)에 따르면 보험약
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수술’에 해당함 

견관절
석회성 건염에 
대한  
체외충격술

제2009-
31호

○

∙ (사실관계) 수술분류표에서 ‘충격파에 의한 체내 결석 파쇄술’을 2종 
수술로 규정함

∙ (판단) 이를 신장결석 등 비뇨기계에 발생한 결석으로 한정 해석할 
수 없는바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 파쇄술도 
수술에 해당함

식도정맥류 
내시경 결찰술
(간경변 합병
증 치료 목적)

제2009-
106호

○

∙ (사실관계) 간경변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식도정맥류 출혈은 생
명 유지에 심각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그 치료를 위해 
경화요법 및 내시경적 결찰술을 시행받음

∙ (판단) 암으로 인한 합병증 발병 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합병증을 수술한 경우에는 암수술급여금을 지
급하도록 수술범위를 확대한 ‘약관해석통일 시행방안’에 따라 이 경
우도 ‘간경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술보
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내시경적 
지혈술

제2010-
10호

○

∙ (판단) (수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반 의료경험칙상 대장 용종을 제
거하는 경우 이로 인한 출혈 및 지혈술이 필요한바 일련의 수술과정
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용종절제술과 별도의) 수술보험
금 지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표 Ⅲ-9> 기타 수술 해당성 인정 분쟁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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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계속

판단대상 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사실관계 및 판단

동정맥루
조성술

제2010-
80호

X

∙ (치료방법)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 경로 확보를 위해 정맥과 
동맥을 연결(피부절개 후 자가혈관 혹은 인조혈관을 이용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것임

∙ (판단)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서 ‘수술’에 해당함 

비관혈적 
정복술

제2011-
55호

○

∙ (치료방법)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강 내
에 솜, 거즈 등을 넣어 코뼈를 지지하는 처치행위임

∙ (판단) 보험약관이 수술의 범위를 의료기구를 사용한 생체의 절단, 절
제 행위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관혈적 정복술이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관혈적 정복 치료와 치료목적이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
에 해당함

(변연절제
포함) 
창상봉합술

제2021-
8호

○

∙ (치료방법) 열상 등을 동반한 외상의 치료를 위해 상처의 죽거나 오
염･손상된 조직을 수술용 가위 등으로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하는 행
위임 

∙ (판단)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행위와 상처를 봉합하는 
의료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술과정으로 이 사건 약관의 수술의 정의 
조항의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함

경막외 
신경성형술

제2012-
3호

○

∙ (치료방법) 척추뼈 사이의 구멍 혹은 꼬리뼈를 통해 가는 특수관
(Racz Catheter 등)을 삽입하여 여러 약물을 주입하여 통증을 유발
하는 염증, 부종, 흉터 따위를 없애는 시술임

∙ (판단) ‘신경관혈수술’ 중 감압술은 병변 부위에 피부를 절개하고 근
육층을 박리한 다음 비후되어 있는 후관절 및 황색인대를 수술 기구
를 이용해 제거하는 척추수술이므로 경막외 신경감압술을 ‘신경관혈
수술’로 볼 수 없음

∙ 수술분류표상 1종수술인 ‘Fiberscope 또는 Basket Catherter에 의
한 뇌･후두･흉부･복부장기수술’(보험금 50만 원)에는 해당함

제2021-
15호

○

∙ (치료방법) 카테터(특수 도관)를 이용하여 척추뼈 사이의 구멍 혹은 
꼬리뼈를 통해 신경의 경막과 주변 조직의 유착 또는 반흔 부위로 통
과시킴으로서 유착을 박리시키고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법임

∙ (판단) 외부에서 방향조절이 가능한 특수 카테터가 환부에 직접 접근
하면서 1차적으로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 즉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점으로 볼 때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됨

∙ 해당 보험약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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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가) 신장결석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술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체외에서 발생시킨 충격파의 에너지를 반사장치를 이용하여 체내의 

결석 부위에 쏘이는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 선고 2005가단189909, 2006가

단7981 판결).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안에서 (i) ‘절단과 적제’는 예시적 규정일 뿐, 이에 한정

하지 않는바 체외충격파 쇄석술도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

고, (ii) 보험자는 침습의 정도가 덜한 관혈적 치료만이 수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아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

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iii) 보험자의 다른 상품약관에서는 수술분류표에서 이를 수술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특정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보험금을 보장116)하는 이 사건 약관상으

로도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확정되었다.

이후 2013년 같은 법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2006년 판결과 달리 체외충격파 쇄석술

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나왔다.117)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i) 신체

116) 여성만성질환으로 인한 수술보험금을 보장함 

1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1가단20131 판결

<표 Ⅲ-9> 계속

판단대상 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사실관계 및 판단

시아노아크릴
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베나실)

제2021-
22호

○

∙ (치료방법) 복재정맥 역류를 동반한 하지정맥류 환자의 치료를 위해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하지정맥류가 발생한 정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카테터를 삽입하고, 생체접착제를 일정한 간격으로 정해진 
용량만을 주입한 후 압착을 통해 폐색함

∙ (판단) 약관은 수술의 정의에서 ‘천자 등의 조치’를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물리적･직접적 치료 방법’이 아닌 단순 약물주입, 주사치료 등
의 화학적 치료 또는 보조적 행위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자 한 것이
고 수술에는 무혈수술도 포함되는바 병변이 있는 정맥 자체를 물리
적･직접적으로 압착하여 폐색하는 이 사건 치료법은 ‘수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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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절개를 요하지 않고 따라서 마취가 필요 없는 의학적 시술을 이 사건 약관상의 수

술이라고 볼 수는 없고 수술에 대하여 기재한 이 사건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해석

상의 난점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ii)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체외충격파 쇄석

술 등을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에서는 특별히 수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기재하여 보험사고로 포섭한 것에 불과하며, 그로 인하여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이 사

건 약관상의 수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당 판결의 항소심은 원심의 결론과 달리 체외충격파 쇄석술 역시 ‘생체

에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수술에서 제외되는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수

술에 해당된다고 보았다.118) 다만, 해당 약관에서는 ‘입원을 동반한 수술’만을 보장대상으

로 하고 있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결론적으로는 수술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해당 판결에 대해 양 당사자가 상고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향후 분쟁에서는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외과적 치료를 대체하는지’ 여부 및 그럴 경우 ‘신

체의 상해 정도, 조직의 제거 방법, 치료의 목적과 치료 대상 질병의 위험 정도, 입원 필요 

여부, 마취 정도 등’에 관해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나)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 내지 방사선 조사시술은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

료로서 세포의 증식과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인 핵산이나 세포막 등에 화학적인 변성을 초

래하여 종양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법이다(대전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

12244 판결).

법원은 방사선 치료에 대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존

재하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로 수술 해당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한 판결도 존재하는데 (i) 대전지방법원은 2016년 ‘환부를 열지 않고 하는 무혈적 수

술도 수술의 사전적 의미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체내에 방사

1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124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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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조사하는 치료는 경우에 따라 수술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ii) 2019년 

서울지방법원은 림프종 진단 후 눈물샘에 15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림프종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외과적 치료방법을 대체하는 치료방법으로 선택된 것으로 

넓은 의미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나59986 

판결). (i)은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존재했지만, (ii)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두 판결은 각 소아 백혈병 및 림프종 관련 사안으로 외과적 치료가 어려운 혈액암이었고 

2019년 사안은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몸 외부에서 신

체 부위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를 ‘수술’이라고 보는 것은 수술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

어보더라도 문리적 해석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사료된다.

다) 기타 

그밖에 대구지방법원은 2015년 자궁경관 무력증이 있는 경우 특수실을 이용하여 자궁경

부를 봉합하는 자궁경관 봉축술(‘Cervical Cerclage Operation or Procedure’ 또는 

‘Macdonald Operation’)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술적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대구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305291 판결), 2020년 광주지

방법원은 간경변증의 합병증인 식도 또는 위 정맥류를 내시경적으로 결찰하는 식도정맥 

결찰술 관련하여 결찰술이란 ‘끊어진 혈관 따위를 묶어 연결하거나 특정 인체 조직을 묶

어 혈액 따위의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조작

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9. 9. 선고 2017가단54020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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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대상 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사실관계 및 판단

체외충격파 
쇄석술
분쟁(신장
결석치료)

서울중앙지방
법원 2006. 
6. 1. 선고 
2005가단 
189909, 
2006가단7
981 판결 

○

∙ (치료방법) 체외에서 발생시킨 충격파의 에너지를 반사장치를 이용하
여 체내의 결석 부위에 쏘이는 것임

∙ (판단) (i) ‘절단과 적제’는 예시적 규정일 뿐, 이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ii) 침습의 정도가 덜한 관혈적 치료만이 수술에 해당한다
고 해석하는 것은 약관해석의 원칙(작성자불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iii) 다른 상품 약관에서는 수술분류표에서 이를 수술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수술’에 해당함

∙ 동일 부위 결석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시술을 전체적으로 1회 
수술로 보아야 한다는 보험자측의 주장은 보험약관상 수술 횟수 등에 
제한이 없는 이상 약관해석 원칙(작성자불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므
로 시술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
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124
70 판결1)

○

∙ (치료방법) 체외에서 발생시킨 충격파의 에너지를 반사장치를 이용하
여 체내의 결석 부위에 쏘이는 것임

∙ (판단) 기구를 사용하여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체내에 있는 신장 
등의 결석에 쏘는 것으로서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수술’에서 제외되는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 BLOCK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약관 내용이 명백하
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
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이 사건 약관상의‘수
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자궁경관 
봉축술

대구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
305291 판결

○

∙ (치료방법) 자궁경관 무력증이 있는 경우 특수실을 이용하여 자궁경
부를 봉합하는 시술로서 ‘질식 자궁경관 봉축술’은 자궁경부 일부를 
절단하고 자궁경관에 굵은 수술실을 여러 군데 관통시켜 삽입하며, 
‘복강경하 자궁경부 상부 봉축술’은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40분에서 
75분 정도의 시술 시간이 소요되며, 복강경을 이용하여 복강경 기구
를 복부에 삽관함

∙ (판단) 공식 명칭(‘Cervical Cerclage Operation or Procedure’ 또
는 ‘Macdonald Operation’)에 ‘수술(Operation)’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며, 시술방법상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술적 기술이 필요하고, 
복강경하 자궁경부 상부 봉축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40~75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에 해당함

∙ 보험자는 임신으로 인한 자궁경부 무력증은 면책사항이며, 질병분류코드
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질병분류번호가 다르므로 보상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특별약관에는 임신을 면책으로 하지 않으며, 자궁경부 
무력증이 있으면서 임신인 경우를 질병분류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렇지 아니한 자궁경부 무력증과 달리 보상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음

<표 Ⅲ-10> 기타 수술 해당성 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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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 사례

1) 분쟁 조정 사례

분쟁조정위원회는 간암으로 간이식수술을 받은 후 담관협착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담도

<표 Ⅲ-10> 계속

판단대상 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사실관계 및 판단

방사선 
치료

대전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
12244 판결

○

∙ (치료방법)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이며 
세포의 증식과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인 핵산이나 세포막 등에 화학적
인 변성을 초래하여 종양세포를 죽임

∙ (판단) 보험약관은 악성신생물과 관련한 수술로 ‘악성신생물 온열료
법’,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방사선 치료에 
사용된 방사선 선형가속기는 위 수술의 정의에서 지칭하는 ‘기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환부를 열지 않고 하는 무혈적 수술도 수술
의 사전적 의미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체내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는 경우에 따라 수술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음 

∙ 보험자는 ‘고식적 목적’의 치료는 ‘암 치료 직접 목적’이 아니라고 주
장하나 백혈병 재발로 인한 치료이며 혈액암으로서 특수성을 감안하
면 암 성장으로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암 수술’에 해당됨

서울중앙지방
법원 2019. 
6. 4. 선고 
2018나599
86 판결

X

∙ (사실관계) B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고 좌안 및 우안의 눈물샘에 대하
여 15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음

∙ (판단) 림프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외과적 치료방법을 대체
하는 치료방법으로 선택된 것으로 넓은 의미의 수술에 해당함

식도정맥
결찰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9. 9. 
선고 2017
가단54020 
판결 

○

∙ (치료방법) 간문맥성 고혈압으로 인해 식도 측부 순환이 발달하여 증
가된 혈류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여 파열하는 간경변증의 합병증인 
식도 또는 위 정맥류를 내시경적으로 결찰하여 대량의 출혈을 막는 
처치방법임

∙ (판단) 결찰술의 의학적 정의는 ‘끊어진 혈관 따위를 묶어 연결하거나 
특정 인체 조직을 묶어 혈액 따위의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인바, 이는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서 
위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함

주: 1) 이 사건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된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해당 약관은 ‘입원을 동반한 

수술’만을 보장하고 있었는바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결론에 있어서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

니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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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관 삽입술, 교체술 및 확장술’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제2006-27호). 

암수술 급여금을 보장하는 해당 약관에는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없었으나 분쟁조정위원회

는 (i) 일반적으로 수술은 ‘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거나 하여 병을 낫게 하는 외과적인 치

료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담도배액관 삽입술 등은 국소마취 후 피부를 천자하여 도관(導管; 

Catheter)을 삽입･교체하여 담즙을 배액하거나 협착부위에 풍선을 삽입하여 넓혀주는 시술

로서 수술이라기보다는 의료적 처치에 가깝고, (ii) 시술 당시 종양이 남아있지도 않았기 때

문에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밖에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병소를 주사기로 천자하여 그 내용물을 흡인 후 일정량

의 에탄올을 주입하고 잠시 후 주입했던 에탄올을 다시 흡인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 ‘에탄올 주입술’은 보험약관상 ‘천자, 흡인 등의 조치’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술해당성을 

부정하였고(제2007-10호), ‘석회성 힘줄염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충격파를 한 

방향에서 조사하여 조사된 조직에서 염증 반응이 유발, 촉진되어 석회 성분이 흡수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체내의 결석을 물리적으로 파쇄하는 ‘체외충격파 쇄석술’과 달리 생리적 용

해에 의한 것이어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제2011-33호).

판단대상 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사실관계 및 판단

담도배액관
삽입술, 
교체술, 
확장술

제2006-
27호

X

∙ (치료방법) 국소마취 후 피부를 천자하여 도관을 삽입･교체하여 담즙
을 배액하거나, 협착부위에 풍선을 삽입하여 넓혀주는 시술임

∙ (판단) 일반적 수술의 정의(‘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거나 하여 병
을 낫게 하는 외과적인 치료 방법’)에 비추어 수술이라기보다 의료적 
처치에 가까움

∙ 종양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식 수술에 따른 합병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므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볼 수도 없음 

에탄올 
주입술

제2007-
10호

○

∙ (치료방법) 병소를 주사기로 천자하여 그 내용물을 흡인 후 일정량의 
에탄올을 주입하고 약 2~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주입했던 에탄올을 
다시 흡인･제거하는 치료행위임

∙ (판단) 보험약관상 ‘천자, 흡인 등의 조치’에 해당되는 바 ‘수술’에 해
당하지 않음

∙ 신청인은 수술보장특약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첨단 치료기법에 해당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건 보험상품의 특약이 아닌 다른 보험상품에 
부가된 특약이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표 Ⅲ-11> 기타 수술 해당성 부정 분쟁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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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가) 방사선 치료

법원은 방사선 치료에 관해 앞서 본 두 판결 외에는 대체로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

의가 존재하는 경우119)와 그렇지 않은 경우120)에 모두 수술 해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방사선 치료를 수술이라고 보지 

않았다. 2011년 수원지방법원은 방사선 치료가 보편적･사전적인 의미의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은 ‘수술의 사전적 의미에는 환부를 열지 않고 하

는 무혈적 수술도 포함’되나, ‘요구되는 술기나 환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침습성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방사선 치료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2015년 대법원은 

‘기계로 외부에서 신체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은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이 가해

지는 것은 아니’므로 암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인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법

원121)의 결론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피보험자측의 상고를 기각122)하였다.

119) 춘천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가소45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나3116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65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7가단10852 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7나23997 판결

120) 수원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10가소101950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가소454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나3116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657 판결

1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나11832 판결

122)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657 판결

<표 Ⅲ-11> 계속

판단대상 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사실관계 및 판단

체외충격파
치료(석회성
힘줄염 치료)

제2011-
33호

○

∙ (치료방법) 체외충격파 치료(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는 충격파를 한 방향에서 조사하여 조사된 조직에서 염증반응이 유
발, 촉진되어 석회 성분이 흡수되도록 고안한 치료법으로 수술을 대
신하기보다 수술에 앞서 보존적 치료의 일환으로 간단히 외래에서 시
행됨

∙ (판단) 체외충격파 치료는 생리적 용해에 의한 것이고, 체외충격파 쇄
석술(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과 같이 체내의 결석
을 물리적으로 파쇄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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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몸 외부에서 방사선을 조사하여 치

료부위의 암을 사멸시키는 방사선 치료가 보험약관상 ‘생체의 절단, 절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광과민제를 투여하여 암세포를 추적제거하거나(광역학시술)123) 

바늘을 이용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입하여 암에 국소적으로 방사선을 미치게(브

라키테라피, Brachytherapy)124)하는 등의 요소가 부가되더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였다.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의 판시와 같이 무혈적 수술도 수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

술 해당 여부는 ‘요구되는 술기나 신체에 가해지는 침습성, 즉, 상해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하며 그러한 취지에서 방사선 치료의 수술 해당성을 인정한 2016년 대전지방법원 판

결과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의 결론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사료된다.

나) 고주파 온열 치료

고주파 온열 치료는 고주파를 암 조직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암 조직에 열을 가하여 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자살을 유도하여 암 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는 것125)으로 마찰열

로 종양을 제거하거나 크기를 줄여나가는 고주파 절제술과는 다르다.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없는 경우에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치료법은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이해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편적, 사전적인 의미의 수술(피부나 점

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 기계를 사용하여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일)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수술 해당성을 부정126)하였으며 2015년 대법원 역시 이를 수술

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127)하였다.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주파 온열 치료가 수술분류표상 ‘악성

신생물온열요법’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2015년 대법원 및 2019년 대구지방법원

은 모두 ‘악성신생물온열요법’은 고주파 절제술을 지칭하는 것이며 고주파 온열 치료는 여

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23) 대구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7가단10852 판결

1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7나23997 판결

125) 서울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나70120 판결

126) 서울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나70120 판결

127)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6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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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막외 신경성형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년 분쟁조정위원회는 경막외강 유착박리술 내지 경막외 신경성형

술이 ‘외부에서 방향 조절이 가능한 특수 카테터가 환부에 직접 접근하면서 1차적으로 유착

을 물리적으로 박리, 즉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점에서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였으나(제2021-15호) 2021년 대전지방법원128)은 카테터를 이용한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은 ‘카테터를 이용하여 경막외 공간을 넓히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치료’로서 보험약

관상 수술에서 배제되는 ‘천자’에 가깝고, 따라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러

한 판단이 법률적 평가에 기반한 것인지 해당 치료방법의 구체적 시행 양태 등이 달라서

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 기타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없는 사안에서 2017년 창원지방법원은 관절 부위의 통

증을 경감시키거나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차

단술’129)이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침습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고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30분)되며 비용 또한 저렴한 시술(회당 10만 원 이하)을 ‘수술’로 보는 것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보험약관상 수술의 행태적 정의가 있는 경우, 2018년 대구지방법원은 바늘로 췌장 낭종

을 천자하여 낭종 내 액체를 배액하고, 에탄올의 주입과 배액을 반복하는 ‘에탄올 소작술

(에탄올 세척술)’은 보험약관상 ‘천자, 흡인 및 세척’에 해당하므로 수술이 아니130)라고 보

았고, 2018년 및 2019년 의정부지방법원131)은 혈관으로 도관을 삽입해 방사선 조영제를 

128) 대전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102738 판결

129) 판결문에 나타난 판단대상은 Psoas block, Caudal block, SI jt block, Lumber sympathetic ganglion 

block인데 서로 다른 관절부위(장요근, 꼬리뼈, 천장관절, 요부교감신경절)에 대한 신경차단술로 이해됨

130) 대구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7가단10852 판결

131)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211017 판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76461 판결(심

리불속행 기각)로 확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나214822 판결(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7119 판결(소액사건 상고기각)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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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하여 관상동맥 내지 뇌동맥의 해부학적 모양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관상동맥/뇌혈관  

조영술’은 ‘흡인 내지 천자’에 유사한 것으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22년 창원지방법원은 안구 건조증 환자의 눈물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지질 분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광대뼈와 관자놀이 부근의 피부 영역에 강한 빛을 특정한 강도로 조사하여 

마이봄선을 자극하는 ‘IPL(Intense Pulsed Light) 요법’은 ‘절단, 절제 등’과 유사하다고 보

기 어려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사안에서 보험약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

신 수술기법도 수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보험자측은 이 요법이 ‘신의료

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

은 신의료기술은 내･외과적 시술 외에 검사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첨단 의료행위를 포

괄하는 개념이므로 ‘신의료기술’이라고 하여 언제나 ‘최신 수술기법’인 것은 아니라고 하

면서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밖에 변연절제를 포함하지 않고 상처로 벌어진 부위를 단순히 꿰매는 창상봉합술은 ‘절

단, 절제 등의 조작’이 없으므로 수술에 해당하지 않고132)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신경치료

라고 부르는 치수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신경차단’과 유사한 것으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다133)고 본 판례도 있다.

한편 ‘인공 동정맥루 교정술’에 대해서는 여러 사건에서 혈액투석 등 신부전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동정맥루 조성술의 사전 내지 사후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부전의 치

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동정맥루의 폐쇄 또는 협착을 해소함으

로써 동정맥루를 혈액투석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신부전의 치료에 ‘간접적으로’ 기여하

는 시술로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수술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다.134)

1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나5238 판결

133) 수원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나105870 판결{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97984 판결(소액

사건 상고기각)로 확정됨} 

134) 대구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3078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

11007 판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84127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수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나10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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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대상 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사실관계 및 판단

방사선 치료

수원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10가소1
01950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가소4
54 판결

X

∙ (치료방법)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인체에 조사하여 치료부위
의 국소 미세암을 사멸시킴

∙ (판단) ‘수술’의 의미는 보편적･사전적인 의미의 수술(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 기계를 사용하여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일)에 한정되는바, 이를 이러한 
의미의 수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나31
16 판결

○
X

∙ (치료방법) 몸 외부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을 신체 
부위에 방사선을 조사함

∙ (판단) 보험약관상 ‘생체의 절단, 절제’로 볼 수 없어 보험약
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라도 수술의 사전적 의
미에는 환부를 열지 않고 하는 무혈적 수술도 포함되나 방사
선 치료는 요구되는 술기나 환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침습성
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
657 판결

○
X

∙ (치료방법) 기계로 외부에서 신체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
∙ (판단) 보험약관상 ‘생체의 절단, 절제’로 볼 수 없음
∙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라도 방사선 치료는 환

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방사선 조사 치료는 외과적 수술로 암 발생 부위를 절제한 
뒤 잔존 암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7가단1
0852 판결

○

∙ (치료방법) 광역학시술은 방사선 치료에 준하는 것으로 암종
양 증식 및 억제를 위해 시술 전 시험약(광과민제)를 투여하
고 레이저 광선을 조사하여 특수한 파장의 레이저와 암세포
만 추적해 고농도로 부착, 제거함

∙ (판단) 보험약관상 ‘생체의 절단, 절제 등’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7나23
997 판결

○

∙ (치료방법) 브라키테라피는 스테인리스강 소재의 바늘을 암
세포 덩어리 전면을 통해 삽입한 후 도구를 이용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작은 씨 형태로 종양 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암
에만 국소적으로 방사선을 미치게 함

∙ (판단) 시술의 내용상 보험약관상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
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포섭되지 않아 ‘수술’이라 
볼 수 없으며 치료효과가 해당 부위에 국한되고 최근 일부 미
국 병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
학계에서 인정하는 치료기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표 Ⅲ-12> 기타 수술 해당성 부정 사례



76 연구보고서 2023-13

판단대상 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사실관계 및 판단

신경차단술

창원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나520
99 판결

X

∙ (치료방법) 질병의 완치가 아닌 관절 부위의 통증을 경감시키거
나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물을 주입함

∙ (판단) 침습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고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
(30분)되며 비용 또한 저렴한 시술(회당 10만 원 이하)을 ‘수
술’로 보는 것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
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해석으로 볼 수 없음

고주파 
온열 치료

서울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나701
20 판결

X

∙ (치료방법) 고주파를 암 조직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암 조직
에 열을 가하여 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자살을 유도하여 
암 세포를 서서히 파괴함 

∙ (판단) 보험약관상 ‘수술’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사
회 일반인의 평균적 이해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편적, 사전적
인 의미의 수술(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 기계를 사
용하여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일)에 해
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6
57 판결

○
X

∙ 보험약관상 ‘생체의 절단, 절제’로 볼 수 없으며 수술분류표상 
‘악성신생물온열요법’은 고주파 절제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
주파 온열 요법은 여기 해당되지 않음

∙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라도 고주파 온열 치료
는 외과적 수술로 암 발생 부위를 절제한 뒤 잔존 암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수술’
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7가단1
17739 판결

○

∙ 수술특약약관의 내용 및 고주파 온열 치료를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를 절단, 절제하는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
려운 점의 사정을 종합하면, 약관상 담보되는 ‘악성신생물 온
열 요법’은 고주파 절제술을 지칭하는 것이고 고주파 온열 치
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인공 
동정맥루
교정술
(풍선 혈관확
장술, 경피적 
혈관 내 금속
스텐트
삽입술)

대구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307
833 판결

X
∙ (치료방법) 신부전환자가 혈액투석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동

정맥루(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혈관)가 협착 또는 폐쇄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풍선으로 혈관을 확장하거나 금속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임

∙ (판단) 혈액투석 등 신부전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동정
맥루 조성술의 사전 내지 사후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부
전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동
정맥루의 폐쇄 또는 협착을 해소함으로써 동정맥루를 혈액투
석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신부전의 치료에 ‘간접적으로’ 기
여하는 시술로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
요 없이 수술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110
07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나105
97 판결

X

<표 Ⅲ-1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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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대상 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사실관계 및 판단

에탄올
소작술
(에탄올 
세척술)

대구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7가단1
0852 판결

○

∙ (치료방법)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에 췌장 낭종 병변에 대하여 
바늘 천자하여 낭종 내 액체를 일부 배액하고 배액한 체액양
만큼의 에탄올을 췌장 낭종에 주입 후 다시 배액하는 과정을 
2, 3차례 반복함

∙ (판단) 이는 보험약관상 천자(속이 빈 가는 침을 몸 속에 찔러 
넣어 체액을 뽑아내는 것), 흡인(빨아들이거나 끌어당기는 것) 
및 세척에 해당함

관상동맥
조영술･뇌혈
관 조영술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211
017 판결

○

∙ (치료방법) 관상동맥 조영술은 피부를 통해 혈관으로 도자(관)
를 삽입하여 심장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좌우 관상동맥 기시부
에 관을 위치시킨 후 선택적으로 각 혈관에 방사선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관상동맥의 해부학적 모양을 영상
으로 촬영하는 진단기법이며 뇌동맥 조영술은 서혜부 등에 위
치한 동맥에 도관을 삽입하여 이를 뇌동맥에 접근시킨 후 혈
관 내에 방사선 조영제를 주입하여 뇌혈관 모습을 촬영하는 
기법임

∙ (판단) 보험약관에서 수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한 흡인 
내지 천자에 유사한 행위로 ‘수술’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질
병의 ‘진단’ 내지 ‘재평가’을 위한 시술로서 그 자체로는 ‘치
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나214
822 판결

○

경막외
신경성형술, 
관절낭 
유착박리술, 
L-PEN+
FIMS

대전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102
738 판결

○

∙ (치료방법) 카테터를 이용하여 경막외 공간을 넓히거나 약물
을 투여함

∙ (판단) 보험약관상 수술의 개념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
는 ‘천자, 적제’ 등의 조치에 가까움

IPL(Intense 
Pulsed Light) 
요법

창원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561
04 판결

○

∙ (치료방법) 안구 건조증 환자의 눈물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지질 분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광대뼈와 관자놀이 부근의 피부
영역에 IPL(Intense Pulsed Light)을 특정한 강도로 조사하
여 마이봄선을 자극함 

∙ (판단) 보험약관상 ‘절단, 절제 등’과 유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 피보험자측은 이 시술이 ‘신의료기술’로서 ‘수술’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나 신의료기술은 내･외과적 시술 외에 검사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첨단 의료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인바 신의료
기술이 언제나 ‘최신 수술기법’인 것은 아님

(단순) 
창상봉합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나5238 
판결 

○
∙ (치료방법) 상처로 인해 벌어진 부위를 꿰매어 단순 봉합함
∙ (판단)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수

술에 해당하지 않음

<표 Ⅲ-1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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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대상 사건번호
수술의 
정의

사실관계 및 판단

치수절제술

수원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나105
870 판결

○

∙ (치료방법) 치아 내부의 치수(치아 신경)를 제거한 후 근관을 
확대, 성형하고 세정, 소독하여 증상이 소실되면 비활성 물질
로 밀폐하여 메워줌(일반적으로 ‘신경치료’라 함)

∙ (판단) 치수는 치아 내부의 신경관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절제하여도 그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생체 절단 시 발생
하는 출혈 등이 생기지 않고 특별히 회복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은바, 보험약관상 ‘생체의 절단, 절제’보다 ‘천자’ 또는 ‘신
경차단’에 더 유사하므로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 치수절제술에 ‘절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앞서 본 이 사건 각 보험약관상 ‘생체를 절제하는 수술’
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일반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보
더라도,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하여 치관 파절 진단을 받
고 신경치료를 받는 것을 수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
워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수술보험금은 통상적으로 수술치료
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중 일부만을 보장할 것을 
예상하고 책정된 금액인데, 원고가 이 사건 진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 치수절제술 등 치료로 지출한 비용(갑 제13호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보험금(200~500만 원)에
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함

<표 Ⅲ-12> 계속


